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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공무원 인사검증

<요  약>

 최근 미국 인사검증 기관 관련 동향 
 미국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조직개편 관련 

동향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조직 개편 움직임과 관련하여 인사검증기능의 이관이 논의

되고 있음

- 현재 OPM내 National Background Investigation Bureau에서 맡고 있는 인사검증 

기능을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ce)로 이관

- 인사검증 기능의 국방부 이관과 관련 해서는 2014년도 OPM의 시스템이 해킹되어 2천

만건의 정부인사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시간·비용 측면에서 최근 인사검증 기간이 목표완료기간 보다 4배정도 더 걸리고 

2014년에 비해서 관련 비용이 40% 증가한 점도 이관을 요구하는 중요 요인중의 하나임

 향후 전망

- 2017년 12월에 국방부 직원에 대한 인사검증을 OPM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가 발효된 상황에서 나머지 인사검증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 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시사점
 미국 사례에서 정무직 고위공직자에 인사검증은 백악관에서 담당하고 경력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은 OPM에서 관장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참고할 사항으로 보임

- 최근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 타 부처 이관과 관련하여 향후 인사검증 주관 선정과정에서 

미국 사례가 참고 가능

-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사검증 기능의 OPM에서 국방부로의 이관은  이미 국방부 

관련 직원의 인사검증의 OPM에서 국방부로의 이관과 OPM의 인사정부 해킹 사건, 또한 

국방부의 국방관련 사업 민간인에 대한 인사검증 경험, 이와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한국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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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법령

◦ 내부 시행지침(executive memoranda)

: 개인자료 진술서 (Personal Data Statement: PDS)

◦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0450 등 (법전 5 CFR parts 731, 732 및 736에 편철)

: FBI의 포괄적 신원조사(full field investigation)를 위한 표준서식(SF) 86

◦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1978) (법전 5 USC app. § 101 이하에 편철)

: 재산공개서식 (financial disclosure form) SF 278

※ 이상의 행정부 검증사항외에 의회 상원 각 위원회별 내부규칙 등에 의한 조사사항 별도 (행정부 조사항목

과 상당부분 중복 지적)

□ 경력직 SES의 임용 개관

◦ 임용권자

- 각 기관의 장 (Agency Heads) 

◦ 임용절차 (신규 SES 임명의 경우) 

- 각 기관이 공석 공고 (2주 이상) : 범 정부적 및 OPM의 채용 사이트 USAJOBS에 함.

↓

- 응모자 심사 : 각 기관 고위공무원인사위원회(ERB) 

* 최선순위자(the best-qualified applicatns) 선발, 심사 요청

↓

- OPM 심사  : OPM 자격심사위원회(QRB)

* 5개 핵심자격요건(ECQs)위주로 심사, 통상 2주이내 완료

↓

- 각 기관 임명 : 시보기간(SES probation) 1년

※ 이와는 별도로, 각 기관은 OPM승인의 “고위공무원 후보자 양성 과정(SES CDP)” 이수자로서 QRB의 

확인 받은 자를 경쟁절차 없이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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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경력직 고위공무원(Non-career SES) 임명의 경우에는, 각 기관은 OPM과 백악관의 승인을 얻어 비 

경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경우 QRB 확인도 불필요함.

□ 검증 담당기관(경력직 고위공무원)

◦ 인사관리처(OPM)가 함

- 동 소속 자격심사위원회(Qualifications Review Board: QRB)가 SES 멤버(신규) 후보자의 

자질을 심사․검증함.

- 동 소속 연방조사부(Federal Investigative Services Division:FISD)가 후보자 배경조사

(background investigations : BI)를 함. 

〔참고〕 개념 문제

• 자격심사(Review)와 배경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 또는 background check)가 

영역적으로 구분 사용되며, OPM내 담당조직이 다름. 

• 상원의 인준 또는 비인준 대통령 임명직위, 비경력직 SES, 스케쥴 C등 임명의 경우 , 백악관의 

인사관리비서실(PPO) 에서 선발승인, 법률고문실(OCP)에서 Review(주로 이익충돌등 법적인 

사항)하나 배경조사는 FBI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임.

• 이 두 개념 각자는 한국에 있어서의 ‘추천’과 ‘검증’이라고 할 때, 공직기강에서 하는 현재의 

검증 개념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아니함. 한국의 검증에 있어서, 본인 작성․진술을 토대로 

하는 미국 개념의 BI는 아직 미성숙된 상태라 할 것임.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검증은 Review의 

일부분과 BI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배경조사(BI) 절차 ․ 방법 및 내용

◦ 조사 절차 및 방법

- 개별 사안마다 조사관(investigator)이 임명되어 국가 및 지방의 법 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ies)과 협조하여 조사 실시

* BI의 개시는 통상 QRB 심사 승인 후에 있게 되며, 소요기간은 대상직위의 중요성과 민감성, 경력의 복

잡성 그리고 기관의 至急 요청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나, 기존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는 기존의 

BI 자료를 계속 관리 보강하는 정도이나, 외부 채용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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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제출 서식 및 자료를 기초로, 필요시 전 현재의 이웃 등과 면담도 하며, 정보보안 관련 

기관 임용의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polygraph test)가 실시되기도 함

* 작성 서식은 해당 기관을 통하여 OPM에 전달됨

◦ 조사 범위

- 조사 내용의 범위는 대상 직위 성격, 중요성과 민감성 또 기존 공무원이냐 외부채용자이냐에 

따라 다름. 외부 채용의 경우는 보다 광범하고 정밀한 조사를 함

- 재산상태, 교육, 친구관계, 신용(credit history), 외국여행, 외국친구, 알콜 및 약물 사용, 의료 

경력(medical records) 등 본인 작성 내용의 진위 확인이 포함

□ 인사 검증 항목 (정무직 고위공무원)

◦ 백악관 조사

- 백악관 자문실(White House Counsel’ Office)에서 담당

※ 백악관 자문실 주도로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 관계기관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 납세

상황등을 조사

- 개인진술서(Personnel Data Statement)의 사실여부 파악 주력

- 소득원천과 예정직위와의 이해 충돌 가능성 (possible conflicts of interest)

- 현재 소속하고 있거나 과거 소속했던 조직을 포함한 개인적 및 직업적 생활의 모든 측면

- 개인의 발언, 저술, 논문 및 논단, 기고 등 내역 

- 개인이 당사자로 연루된 바 있는 법적․행정적․규제적 절차 수행 내역

- 기타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에 대통령이나 본인을 부담되게 할 수 있는 사항 

◦ FBI 신원 조사

- 과거 7년 동안의 거주지와 각 거주지별 알았던 사람중 한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

- 중학교 졸업후의 과거 7년간 학교리스트와 학위내역 또는 (모두 7년보다 더 이전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후의 최근일자별 모든 학교 리스트와 학위 내역 

- 과거 7년 동안의 직장 명칭․주소․상관이름․주소․전화번호 등

- 현재 및 과거 배우자들의 이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등 

- 부․모․형제(계 부모․이복 포함), 자녀(양자 포함)․기타 관련 인척들의 인적사항 

- 군복무경력 사항

- 과거 7년간의 방문국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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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7년간의 진료 관련 내역

- 16세이후 또는 과거 7년간의 불법약물 사용 및 알코올 남용 내역 

- 피조사․범죄․부채․소송 관련 경력 등 

- FBI는 주변인물(직장 동료, 이웃, 상사)에 대한 광범위한 방문조사 시행

- 조사과정에서 부정적한 정보가 나타나면 더욱 심층조사를 시해하는 동시에 동 사항을 즉시 

백악관 자문실로 중간보고함

- FBI 신원조사 결과는 백악관 자문실에 서면으로 보고되며 동 보고서는 비공개서류임

- 신원조사과정에서 FBI의 임무는 사실 확인(fact-finding)에 있으며 신원조사 결과서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조사한 사실만을 포함하여 보고함

- 이와 관련하여 상원 상임위원회가 FBI 조사결과를 보고자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만 

열람 가능

◦ 정부윤리처(OGE)의 재정 조사 

-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일정금액 이상 각종 재산 및 소득내역(assets and income),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매매 및 거래내역(tranctions)

- 외부에서 지원받은 선물 및 보상과 여행경비 내역

- 정부외의 직위에서 하나의 소스로부터 받은 5000달러   상의 보상 등 자세한 소득 및 재산관련 

내역을 후보자가 작성

-  백악관 자문실과 부처기관의 윤리담당자가 일차 검토하고 정부윤리처(OFFICE OF GOVERNMENT 

ETHICS)로 송부

- 정부윤리처는 예상 가능한 이익충돌(정부책무, 사인의 금전적 이익)에 대해 진단하고 관련 

직무배제나 연관 재산 매각등 이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고 의회 인준직위인 경우 의회 관련 상

임위로 송부

□ 최근 미국 인사검증 기관 관련 동향

◦ 미국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조직개편 관련 동향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조직 개편 움직임과 관련하여 인사검증기능의 이관이 논의되고 있음

- OPM의 기능중 인사정책 분야는 백악관의 EOP(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로 이관

- 기타 인사관련 업무는 일반관리처(General Services Admistration)와 통합하여 정부관리처

(Government Services Agency) 신설

- 현재 OPM내 National Background Investigation Bureau에서 맡고 있는 인사검증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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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ce)로 이관

- 인사검증 기능의 국방부 이관과 관련 해서는 2014년도 OPM의 시스템이 해킹되어 2천만건의 

정부인사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시간·비용 측면에서 최근 인사검증 기간이 목표완료기간 보다 4배정도 더 걸리고 2014년에 

비해서 관련 비용이 40% 증가한 점도 이관을 요구하는 중요 요인중의 하나임

◦ 향후 전망

- 2017년 12월에 국방부 직원에 대한 인사검증을 OPM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가 발효된 상황에서 나머지 인사검증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최근 미국 OPM의 PON 처장의 한국 인사혁신처 방문 계획이 OPM 조직 개편을 이유로 

전격 취소된 것을 감안하면 조직 개편이 급박히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한국 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시사점

o 미국 사례에서 정무직 고위공직자에 인사검증은 백악관에서 담당하고 경력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은 OPM에서 관장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참고할 사항으로 보임

- 최근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 타 부처 이관과 관련하여 향후 인사검증 주관 선정과정에서 미국 

사례가 참고 가능

-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사검증 기능의 OPM에서 국방부로의 이관은  이미 국방부 관련 

직원의 인사검증의 OPM에서 국방부로의 이관과 OPM의 인사정부 해킹 사건, 또한 국방부의 

국방관련 사업 민간인에 대한 인사검증 경험, 이와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한국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



2 스위스 제네바 주(칸톤)의 

의무교육 기간연장 정책 소개

1. 개요

2. 제네바 주(칸톤)의 교육시스템

3. 의무교육 기간연장 및 배경

4. 추진경과 및 행정조치

5. 시사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부이사관  황 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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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무교육 기간연장 배경

제네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실업률이 높음

※ 2018년 7월 통계에 의하면, 제네바 주(칸톤)의 실업률은 4.3%, 스위스 평균은 2.4%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 때문인 것으로 보고, 제네바 주 정부는 

의무교육 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 스위스에서는 교육업무가 지방정부 소관임

- 즉, 제네바 지역의 교육정책은 제네바 주(칸톤) 정부가 담당함

 추진 경과

제네바 주에서는 2012년 주민투표를 통해 의무교육을 만15세까지 하던 것을 만18세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

2018년 9월부터 의무교육 연령이 만18세까지로 바뀌어 시행

 관련 행정조치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 없이 학교를 그만둘 수 없게 하는 등 관리 강화

직업교육을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기존의 비의무과정(Secondary Education II)과 의무과정(Secondary Education I)간의 

연계성 강화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의 부모에게 벌금 부과

4년간 16.5백만 달러(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조치 추진

스위스 제네바 주(칸톤)의
의무교육 기간연장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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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실업률 증가 등의 사회문제는 산업, 노동 또는 복지 정책에서 다루는 것이 보통이나, 스위스 

제네바 주(칸톤)에서는 교육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고 있음

이렇게 의무교육 연장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① 지역별 통계 분석을 통한 이슈 발굴

② 서로다른 정책분야간 인과관계를 도출하여 정책수립 

③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면서 중장기적인 해결책 제시

④ 주민투표에 의한 정책결정 및 추진

스위스는 대부분의 업무가 지방에 위임이 되어 있어, 국가 전체에 적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정책을 각 주(칸톤)에서 수립·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지자체도 위임된 범위내에서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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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위스는 교육정책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어, 제네바 지역의 교육정책은 제네바 주(칸톤) 

정부가 담당함

제네바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교육 이수율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아래, 제네바 주 정부는 의무교육 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2012년 주민투표를 통해 의무교육을 기존의 만15세에서 만18세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

2018년 9월부터 의무교육 연령이 만18세까지로 바뀌어 시행 중

2 제네바 주(칸톤)의 교육시스템

 제네바주 개관

스위스 연방을 구성하는 20개 주와 6개의 반주의 일원으로, 면적은 282km2, 여타 스위스 지역과의 

접경지역(4.5km)보다 프랑스와의 접경지역(107.5km)이 더 긴 특징을 갖고 있음

하부 행정조직은 제네바시 등 45개 행정단위인  꼬뮨(Commun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 

교육, 문화, 보건, 보안, 건설 분야 등에서 행정 자치권을 행사함

*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관세, 간접세, 통화, 우편, 철도, 고속도로 관련 업무 관장

제네바주에 속해 있는 인구 만 명 이상의 주요 도시로는 제네바시를 비롯하여, Vernier, 

Lancy, Meyrin, Versoix 등이 있음

 스위스의 교육시스템

스위스의 연방 헌법은 기본적인 사항 이외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모두 각 주(칸톤)으로 위임함

즉, 초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것 이외는, 각 주별로 교육

정책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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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칸톤의 초등교육(Primary school)

 초등교육은 6세부터 의무적이지만, 제네바 교육당국은 4세부터 학교에 다니도록 독려

(encourage)하고 있음

초등교육은 2개 Section으로 나뉘어짐

- Elementary section : 유아과정 2년(4세, 5세) 및 초등학교(Primary) 과정 2년(6세, 7세)

- Middle section : 초등학교 과정 4년(8세~11세)

 제네바 칸톤의 중등교육(Secondary school)

의무교육(Orientation Cycle) 3년 과정과 그 이후의 3년 과정으로 구분

- Secondary Education I(Orientation Cycle) : 12세부터 14세

* 졸업시에는 15세가 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15세까지임

- Secondary Education II(비의무교육 과정) : 15세부터 18세

Orientation Cycle 과정에서는 아래 3가지 그룹중 하나에 등록됨

- A group : 초등교육 과정에서 성적향상 지수가 모두 4점(6점 만점) 이상인 경우

- B group : 3.5이상 2번, 3.0 이상인 1번인 경우

- C group : A, B에 속하지않은 경우

* B group의 학급별 학생수는 A group에 비하여 적고, C group은 소규모로 학급을 구성함

비의무과정에서는 학생의 성적과 진로선택에 따라 교육과정이 3개로 나뉨

- The Gymnasiale path :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

- the Professional path : 직업 교육 과정

- The General education path : 일반적인 교육 과정

※ 직업교육과정에서는 회사에서 견습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음 

 제네바 칸톤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제네바대학과 전문학교 등이 있음

- University of Geneva : 7개 분야(faculties)로 나뉘며 2개 연구기관(institutes)이 있음

- Hautes Ecoles specialises : 중등과정에서 직업교육과정을 받은 학생 등이 진학하는 전문학교

- Ecoles Professionnelles Superieures : 관련 직장에 바로 취직하여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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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교육 기간연장 및 배경

 기간연장 내용 및 목적

제네바 칸톤은 의무교육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연장

학교 중퇴율을 줄이고, 자격(증)을 갖추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추진배경

제네바 지역의 실업률이 스위스 평균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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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통계에 의하면, 제네바 지역의 실업률은 4.3%, 스위스 평균은 2.4%

제네바 지역의 교육이수 비율이 최하위로 나타남

- 25세 미만의 제네바 사람의 15%가 자격(증)을 갖지 못하고 학교를 떠남

- 약 400명의 아이들이 학습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리 대상으로 구분됨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갖춘 사람(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사람)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남

- 2010년도 기준,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실업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에 비해 거의 

두배임 

4 추진경과 및 행정조치

 추진경과

2012년 10월 제네바주(칸톤) 주민 투표에 의해 의무교육을 18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 



2. 스위스 제네바 주(칸톤)의 의무교육 기간연장 정책 소개 _ 17

- 투표결과 : 54.1% 찬성, 45.9% 반대

2018년부터 의무교육 연령이 18세로 조정되어 운영

- 새로운 학년이 가을부터 시작(9월초)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시점은 9월초부터로 볼 수 있음

 행정조치

대안없이 학교를 그만둘 수 없게 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직업교육을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기존의 비의무과정이었던 Secondary Education II 과정과 I과정간의 연계성 강화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

4년간 16.5백만 달러(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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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실업률 증가 등의 사회문제는 산업, 노동 또는 복지 정책에서 다루는 것이 보통임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 주(칸톤)에서는 교육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아래와 같음

① 지역별 통계 비교·분석을 통한 이슈 발굴

② 서로다른 정책분야간 인과관계를 도출하여 정책수립 

③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면서 중장기적인 해결책 제시

④ 주민투표에 의한 정책결정 및 추진

스위스는 대부분의 업무가 지방에 위임이 되어 있어, 국가 전체에 적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정책을 

각 주(칸톤)에서 수립·시행하는 경우가 있음

의무교육 기간 연장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정책도 관련 업무가 지방에 위임되어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국의 지자체도 위임된 범위내에서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



3
2018.3월 제13회 전인대 의결

중국 국무원 기구개편 추진 결과
-국무원 부급 기구, 직속기구, 직속사업단위 포함 -

Ⅰ. 개요

Ⅱ.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 결과

Ⅲ. 국무원 신설 및 개편 부처 (部급 기구)

Ⅳ. 기타 국무원 직속 기구 개편

Ⅴ. 후속 추진 과제

【첨부자료】
1. 전인대, 국무원 기구 개혁 발표 번역문

2. 전인대, 국무원 기구 개혁 발표 원문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부이사관  박 병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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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ㅇ 2018.3월 개최된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조직(국무원 기구) 개편

방안이 공개되고 의결되었는데, 혁명적이라고 평가될 만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었음

ㅇ 이번 국무원 기구 개편은 환경, 국민안전, 문화관광, 국민건강 분야 정부기능 확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무엇보다도 여러 부처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 부처가 책임지고 수

행토록 하여 정부기능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됨

ㅇ 본 보고서는 국무원 기구 개편 전체 - 部급기구(장관급 기구), 직속기구, 직속사업단위 -

을 다루었으며, 특히 신설, 개편 기구 위주로 이관․추가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함

ㅇ 신설․개편기구는 금년 4월 중에 현판식을 갖고 모두 출범하였으며, 지방정부(성급 및 현급 

인민정부 등)도 금년 안에 모두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18.9

월 현재까지 지방정부 개편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 지방정부 조직개편 중 신속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지방정부의 지방세조직이 폐지되어 국

가세무총국의 국세조직에 통합됨

ㅇ 우리나라의 각 부처가 중국 정부와 교류․협력시 본 보고서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함

2018.3월 제13회 전인대 의결
중국 국무원 기구개편 추진 결과

- 국무원 부급 기구, 직속기구, 직속사업단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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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국무원 기구 개혁 경과

◦ 2018.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기구 개편방안이 공개되고 의결됨.

-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경제책사인 국무원 부총리 류허(당시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이번 개혁안은“혁명적”이라고 평가

◦ 국무원 부급(장관급) 기구 8개, 부부급(차관급) 기구 7개가 줄어들어 국무원 부서는 총 26개로 

조정됨

- 전국인민대표대회 발표와는 달리 국무원 부처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부급(장관급) 대우 기구 

수만 달라짐

◦ 전국인민대표대회 의결에 따라 신설 부처 및 통폐합 부처가 현판식을 갖고 차례로 출범하기 시

작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내부 조직 확정이나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어수선한 상황임

2. 국무원 기구 개혁 방향

(1) 국민소득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환경분야, 국민안전분야, 

문화관광 분야 강조

(2) 여러 부처로 분산된 기능을 최대한 한 부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여 부처의 책임성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이 대폭 축소됨

(3) 정부의 경제 및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

(4) 퇴역 군인 지원을 전담하는 부처를 설치하여 군들의 사기 고양

⇨ 국무원 기구개편 설명문에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중국공산당의 역할 및 위상 강화*도 이번 기구 개편이 

핵심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헌법 개정을 통한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 공고화와 동일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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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 기구의 공산당 기구로의 소관 변경 예시

- 국무원국가공무원국 → 중공중앙 조직부로 이관

- 국무원신문판공실, 국무원국가인터넷 판공실 → 중공중앙선전부로 이관

《참고사항》

<전인대, 공산당, 국무원의 권력관계>

ㅇ 전인대-공산당 관계

- 법률상은 전인대가 최고권력기관(헌법 제57조)

- 실제는 지도 대 피지도의 관계로 공산당의 결정을 전인대는 추인하는 관계

- 공산당은 전인대 인사권을 통해 전인대를 통제

* 금번 국무원 기구 개편도 전인대 개최보다 1개월 먼저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제3중전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추인한 것에 불과

ㅇ 전인대-국무원 관계

- 법률상으로는 감독과 피감독의 관계(국무원의 법령 개정, 예산안, 결산안 등 주요 결정사항은

전인대에 보고하여 비준 받아야 함)

- 실제로는 국무원이 전인대를 압도하고 있음(국무원 보고사항을 전인대가 비준을 거부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ㅇ 공산당-국무원 관계

- 당정일치국가로 공산당이 절대 우위에 있으며, 주요 정책사항은 공산당이 결정하고 국무원은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 금번 국무원 기구 개편에서도 핵심 기구들이 공산당 중앙조직부 및 선전부 지휘를 직접 

받도록 소속이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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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 결과

1. 개혁 후 국무원 部급 기구 (총26개)

※ 국무원판공청(國務院辦公廳)은 별도로 존속

구분 부 처 명 구분 부 처 명

1 외교부(外交部) 14 자연자원부(自然資源部)

2 국방부(國防部) 15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 16 주방성향건설부(住房城鄕建設部)

4 교육부(敎育部) 17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

5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18 수리부(水利部)

6 공업신식부(工業信息部) 19 농업농촌부(農業農村部)

7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 20 상무부(商務部)

8 공안부(公安部) 21 문화여유부(文化旅遊部)

9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 22 국가위생건강위원회(國家衛生健康委員會)

10 민정부(民政部) 23 퇴역군인사무부(退役軍人事務部)

11 사법부(司法府) 24 응급관리부(應急管理部)

12 재정부(財政部) 25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13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社會保障部) 26 심계서(審計署)

2. 개혁 후 국무원 직속기구 (총10개)

구분 직속기구 명 구분 직속기구 명

1 해관총서(海關總署) 6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2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7 국가국제발전합작서(國家國際發展合作署)

3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 8 국가의료보장국(國家醫療保障局)

4 국가광파전시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 9 국무원참사실(國務院參事室)

5 국가체육총국(國家體育總局) 10 국가기관사무관리국(國家機關事務管理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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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혁 후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총10개)

구분 사업단위 명 구분 사업단위 명

1 신화통신사(新華通訊社) 6 중앙광파전시총대(中央廣播電視總臺)

2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 7 중국기상국(中國氣象局)

3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8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中國銀行保險監督管理委員會)

4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 9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中國證券監督官理委員會)

5
국무원발전연구중심
(國務院發展硏究中心)

10
국가행정학원중앙당교
(國家行政學院中央黨校)

<참고사항>

ㅇ 국무원직속특설기구로서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務院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 별도로 

존속

ㅇ 국무원 일반 사무기구로서 국무원항오사무판공실(國務院港澳事務辦公室), 국무원연구실(國務院

硏究室) 별도로 존속

Ⅲ 국무원 신설 및 개편 부처 (部급 기구)

* 부처 신설 및 개편 구분은 중국 국무원 개혁방안 발표문 상의 신설 및 개편 구분을 그대로 따름

1. 신설 부처 및 기능

(1) 자연자원부(自然資源部)

◦ 국토자원부 업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구역 계획 업무

◦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도시농촌계획 관리

◦ 수리부의 수자원 조사와 소유권 확립 등기 관리

◦ 농업부의 초원 자원 조사와 소유권 확립 등기 관리

◦ 국가임업국의 삼림, 습지 등 자원조사 및 소유권확립등기 관리



26 _ 제3분기 주재관 보고서

◦ 국가해양국 업무

◦ 국가측량제도지리정보국 업무

⇨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측량제도지리정보국 폐지

(2)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

◦ 환경보호부 업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 및 배출 감소 업무

◦ 국토자원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감독 업무

◦ 수리부의 물 기능 편성, 배수구 관리, 유역 환경보호 업무

◦ 농업부의 농업오염 방지 관리 업무

◦ 국가해양국의 해양환경 보호 업무

◦ 남수북조 공정 프로젝트 구역 환경보호 기능

◦ 국가핵안전국 업무

⇨ 환경보호부, 국가핵안전국 폐지(국가핵안전국 명칭은 생태환경부 내부조직으로는 유지)

(3) 농업농촌부(農業農村部)

◦ 농업부 업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농업 투자프로그램

◦ 재정부의 농업종합개발 프로그램

◦ 국토자원부의 농토구획프로그램

◦ 수리부의 농토 수리 건설 프로그램 등

⇨ 농업부 폐지

(4) 문화여유부(文化旅遊部)

◦ 문화부 업무

◦ 국가여유국 업무

⇨ 문화부 및 국가여유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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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위생건강위원회(國家衛生健康委員會)

◦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업무

◦ 국무원의약위생체제심화개혁영도소조판공실 업무

◦ 전국노령공작위원회판공실 업무

◦ 공업정보화부의 담배 관련 업무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직업안전건강관리 업무

◦ 민정부의 중국고령협회 관리

◦ 국가중의약관리국 관리

⇨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국무원의약위생체제심화개혁영도소조판공실 폐지

(6) 퇴역군인사무부(退役軍人事務部)

◦ 민정부의 퇴역군인 우대 업무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군인전업배치 업무

◦ 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 기능

◦ 퇴역근무보장부 기능

(7) 응급관리부(應急管理部)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업무

◦ 국무원판공청의 응급관리업무

◦ 공안부의 소방 업무

◦ 민정부의 재난 구조 업무

◦ 국토자원부의 지질재해 방지

◦ 수리부의 가뭄 재해 방지

◦ 농업부의 초원 화재 업무

◦ 국가임업국의 산불관련 업무

◦ 중국지진국의 지진구조 업무

◦ 국무원지진재난 구호 지휘부 기능

◦ 국가홍수가뭄총지휘부 기능

◦ 국가재해경감위원회 기능

◦ 국가산림방화지휘부 기능

⇨ 1.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폐지

2. 중국지진국, 국가탄광안전감독국, 공안소방부대, 무경산림부대를 응급관리부 소속기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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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감찰위원회(國家監察委員會)  * 국무원 기구는 아님

◦ 감찰부 업무

◦ 국가예방부패국 업무

⇨ 감찰부 및 국가예방부패국은 폐지

2. 개편 부처 및 기능

(1)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 과학기술부 및 국가외국전문가국 통합하고,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를 관리

⇨ 국가외국전문가국은 폐지(국가외국전문가국 명칭은 과학기술부 내부 조직으로는 유지)

(2) 사법부(司法府)

◦ 사법부와 국무원 법제판공실 통합

⇨ 국무원법제판공실은 폐지

(3) 수리부(水利部)

◦ 국무원삼협공정건설위원회 및 판공실 업무

◦ 국무원남수북조공정건설위원회 및 판공실 업무

⇨ 국무원삼협공정건설위원회 및 판공실, 국무원남수북조공정건설위원회 및 판공실은 폐지

(4) 심계서(審計署)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중대프로젝트 감사 기능

◦ 재정부의 중앙예산집행상황과 기타 재정수입 지출 감사 기능

◦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국유기업 영도간부의 경제 책임 감사와 국유중대기업감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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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국무원 직속 기구 개편

1. 신설 직속 기구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  <국무원 직속>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업무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업무(출입국 검사검역 관리기능과 인력은 관세청으로 이관)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업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별도로 신설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감독검사 및 반독점법 업무

◦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 반독점 기능

◦ 국무원반독점위원회 판공실 기능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를 관리

(2) 국가광파전시총국(國家廣播市電視總局)  <국무원 직속>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뉴스, 출판, 영화 관련 업무는 중공중앙선전부로 이관하고, TV방송, 

인터넷매체 관리 업무는 국가광파전시총국을 신설하여 이관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폐지

(3)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保險監督管理委員會)  <국무원 직속>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은행업 및 보험업 

관련 법규 제정권은 중국인민은행으로 귀속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폐지

(4) 국가국제발전합작서(國家國際發展合作署)  <국무원 직속>

◦ 상무부의 대외원조업무 기능

◦ 외교부의 대외원조 협조 기능

⇨ 국가국제발전합작서는 계획 및 시행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 집행업무는 상무부 및 외교부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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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의료보장국(國家醫療保障局)  <국무원 직속>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도시농촌 의료보험 및 출산보험 기능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농촌합작의료 기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약품 및 의료서비스 가격관리 기능

◦ 민정부의 의료구조 기능

⇨ 의료보험비, 출산보험비는 세무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징수 

(6) 국가양식물자비축국(國家糧食物資備蓄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직속>

◦ 국가식량국 업무

◦ 민정부, 상무부, 국가에너지국 등 각 부처의 응급비축 물자 수집․관리 기능

⇨ 국가식량국은 폐지 

(7) 국가이민관리국(國家移民管理局)  <공안부 직속>

◦ 공안부의 출입국 관리 및 변경검사 기능을 통합하고, 비자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

(8) 국가임업초원국(國家林業草原局)  <자연자원부 직속>

◦ 국가임업국 업무

◦ 농업부의 초원 감독관리 기능

◦ 국토자원부, 주방도시농촌건설부, 수리부, 농업부, 국가해양국 등 각 부처의 자연보호구, 풍경

명성구,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관리기능 

⇨ 국가임업초원국 및 국가공원관리국 명패 병행 사용 

2. 개편 직속기구 및 기타 업무 프로세스 개선

(1) 국가지식재산권국(國家知識財産權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직속>

◦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업무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관리 업무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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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全國社會保障基金理事會) 소속 관계

◦ 사회보장 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금증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무원에서 재정부로 관리 

주체 변경

(3) 국세지방세징수 관리체제 개혁

◦ 모든 지방정부의 국세 및 지방세 조직을 합병하고, 국가세무총국에서 직접 관리

◦ 합병된 지방세무조직은 국가세무총국과 지방정부의 감독을 동시에 받아야 함 

Ⅴ 후속 추진 과제

1. 국무원 신설 및 개편기구의 빠른 안정화

◦ 신설 및 개편 기구 출범은 하였으나 아직은 내부 조직구성이나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어수선한 

상황임

- 홈페이지도 채 정비되지 않아서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는 내용이 거의 없거나, 폐지된 과거 

기구의 홈페이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 신설 및 개편부처와 업무협의를 위해 방문, 전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접촉하고 있으나, 

조직의 안정화가 덜되었다는 이유로 접촉을 꺼리는 사례가 다수

* 한정 국무원부총리 등 중국의 지도자들도 신설 및 개편기구의 빠른 안정화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음

2. 지방정부(성급 및 현급인민정부) 조직 개편

◦ 모든 지방정부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상급 행정기관의 명령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음

※ <관계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 제54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 제5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와 한급 높은 국가행정기관 앞에 책임지며 업무를 보고

한다.......전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의 통일적인 영도를 받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국무원에 

복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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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정부, 직할시 등 성급지방정부는 국무원의 기구와 정확하게 매칭되게 설치되어 있고, 현급 

지방정부는 상급 기관인 성급지방정부의 기구와 매칭되도록 설치되어 있음 (신속한 명령 하달 

및 집행의 편의성)

※ 하북성(河北省)인민정부 내부 조직 구성 사례

① 하북성인민정부는 위원회 4개, 청19개, 국단위 기관 22개로 구성

② 내부 조직 소개(모든 조직이 국무원 부처와 정확하게 매칭되어 있으므로 일부만 발췌 소개) 

- 국무원 발전개혁위 ↔ 省발전개혁위 

- 국무원 교육부 ↔ 省교육청

- 국무원 공안부 ↔ 省공안청

- 국무원 국토자원부 ↔ 省국토자원청

- 국무원 민정부 ↔ 省민정청

- 국무원 공상부 ↔ 省공상청

- 국무원 지진국 ↔ 省지진국

- 국무원 체육국 ↔ 省체육국

- 국무원 공상국 ↔ 省공상국

- 국무원 통계국 ↔ 省통계국

◦ 중국정부는 현재 중앙정부 기구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급지방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이나 돼야 지방정부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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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전인대, 국무원 기구 개혁 발표 번역문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대한 설명》

― 2018년 3월 13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 왕용 발표 -

대표 여러분 :

저는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중국공산당 제19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당과 

국가 기구개혁 심화방안』에 근거하여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차 당대회(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표대회)는 기구 및 행정체계 개혁 심화에 대하여 중요한 배

치를 하여 여러 기구설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공산당과 정부 부문 및 내설 기구의 권리를 과

학적으로 배치하고 기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9기 3중전회는 『당과 

국가 기구 심화 개혁 방안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과 『당과 국가기구 심화개혁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의 당과 국가기구 심화개혁방안의 총체적인 요구는 전면적으로 19차 당대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정확한 개혁방향을 견지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의법치국(법에 의거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방침)을 견지하며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강화하고 국가의 관리체제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발전방향으로, 당과 국가기구 기능  

고효율 협력을 작용점으로 기구 설립을 개혁하고,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며 기능 전환, 일하는 방식 

전환을 심화하고 효율과 효능을 제고하여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길을 열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과 국가 기구 심화 개혁 방안』은 중국공산당, 인민정부, 중국인민해방군, 인민군중(党政军群) 기구 

개혁의 전반적인 추진에 대하여 전면적인 안배, 배치를 하였으며 국무원 기구 개혁은 그 중 한 가지 

중요한 임무이다.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정부기능의 전환에 착안하여 제약을 단호하게 타파하여 시장이 

자원배치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 역할의 폐단을 보완하여 보다 잘 발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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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질 높은 발전 추진을 둘러싸고 현대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의 경제조절, 시장 

감독관리,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생태환경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며 신시대의 조건과 실천요구에 

결부하여 중점영역과 중요한 부분의 기구 기능의 최적화와 조정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기능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 관리하는 정부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정부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번 국무원 기구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무원 구성부문의 조정에 관하여 

  (1)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를 설립한다. 전 국민이 자연자원 자산소유자 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국토공간의 용도 제한과 생태보호 및 재생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하여 공간계획 중복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며, 산, 물, 삼림, 논밭, 호수, 초지(山水林田湖草)의 전체적 보호, 체계적 

재생, 종합적 관리를 실현한다. 방안은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의 기능,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
展和改革委员会)의 조직편성주체기능구역계획 기능,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의 도시농촌계획관리 

기능, 수리부(水利部)의 수자원 조사와 소유권확립등기관리 기능, 농업부(农业部)의 초원자원 조사와 

소유권확립등기관리 기능, 국가임업국(国家林业局)의 삼림, 습지 등 자원조사와 소유권확립등기관리 

기능, 국가해양국(国家海洋局)의 기능, 국가측량제도지리정보국(国家测绘地理信息局)의 기능을 통합하여 

자연자원부를 설립하여 국무원의 구성부문으로 한다. 자연자원부는 대외적으로 국가해양국의 간판을 

보유한다. 주요한 기능은 자연자원의 개발이용과 보호에 대하여 감독 관리를 진행하고 공간계획체계를 

수립하고 감독실시하며 전 국민 소유의 각 종류의 자연자원 자산소유자의 직책을 이행하고, 통일적으로 

소유권확립등록을 조사하고, 자연자원의 유상사용제도를 수립하고, 측량 및 지질탐사, 업종관리 등을 

책임지는 것이다. 

더는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측량제도지리정보국을 유지하지 않는다. 

  (2)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를 설립한다. 환경보호는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분산된 생태환경

보호의 직책을 통합하기 위하여 생태와 도시농촌의 각 종류의 오염물질 배출 감독 관리와 행정 집행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환경오염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생태안전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한다. 

방안은 환경보호부의 기능,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감소배출 기능, 국토자원부의 

지하수오염방지감독 기능, 수리부의 물기능 구분 편성, 배수구 설치 관리, 유역수 환경보호 기능, 

국무원 남수북조(南水北调)공정 프로젝트구역 환경보호직책을 통합하여 생태환경부를 설립하고 국무원 

구성부문으로 한다. 생태환경부는 대외적으로 국가핵안전국(国家核安全局)의 간판을 보유한다.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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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은 생태환경 정책, 계획과 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생태환경 감시와 집행업무를 통일적으로 담당하고 

오염방지, 핵과 방사안전을 감독 관리하며 중앙환경보호의 감독감시 등 업무를 추진한다. 

더는 환경보호부를 유지하지 않는다. 

  (3)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를 설립한다.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농업농촌의 우선적인 발전을 견지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전략을 총괄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의 전면적 향상, 농촌의 전면적 진보, 농민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현대화 

실현을 가속화한다. 방안은 농업부(农业部)의 직책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수리부의 농업투자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농업농촌부를 설립하고 국무원의 구성부문으로 한다. 주요한 

기능은 '3농' 사업전략, 계획과 정책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재식농업, 목축업, 어업, 황무지 개간, 

농업기계화, 농산품의 품질 안전을 감독 관리하고 농업의 투자관리 등을 담당한다.

농업부의 어선 검사와 감독관리 직책은 교통운수부에 귀속된다. 

더는 농업부를 유지하지 않는다. 

  (4)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를 설립한다. 문화 자신감을 강화하고 대외 표방하기 위하여 문화

사업, 문화산업발전과 관광자원개발을 총괄하고 국가 문화의 소프트파워와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문화사업, 문화산업과 관광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방안은 문화부(文化部), 국가여유국

(国家旅游局)의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여유부를 설치하고, 국무원의 구성부문으로 한다. 주요한 기능은 

당의 선전문화 사업방침 정책을 관철하여 실행하고 문화와 관광사업 정책을 연구하며 문화사업, 문화

산업, 관광업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문화혜민공정(文化惠民工程)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문화

자원의 전면조사, 발굴 및 보호 업무를 실시하며 각종 관광시장을 포함한 문화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대외 문화교류 및 중국 문화의 글로벌화를 강화한다.  

더는 문화부, 국가여유국을 유지하지 않는다. 

  (5)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를 설립한다. 인민의 건강은 민족이 번창하고 나라가 

부강한 중요한 지표이다. 건강한 중국 전략을 추진하고 대위생, 대건강 이념을 수립하기 위해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하던 것으로부터 인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인구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령사업과 산업발전을 가속화하여 인민군중에게 전방위전주기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안은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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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위생체제심화개혁영도소조판공실(国务院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领导小组办公室), 전국노령공작

위원회판공실(全国老龄工作委员会办公室)기능,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 주도하는 『담배규제

기본공약』 이행 기능,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의 직업안전건강감독관리

직책을 통합하여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원의 구성부문으로 한다. 주요한 기능은 국민

건강정책의 초안을 제정하고, 심화의약위생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며 국가의 의약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공공위생, 의료서비스, 위생응급을 감독 관리하고 계획출산의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인구의 

노령화, 의약자원과 양로자원을 결합하는 정책조치 등의 초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전국노령공작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민정부에서 관리하던 중국

고령협회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국가중의약관리국(国家中医药管理局)은 국가위생건강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더는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를 유지하지 않는다. 더는 국무원심화의약위생체제개혁영도소조판

공실을 설치하지 않는다. 

  (6) 퇴역군인사무부(退役军人事务部)를 설립한다. 군인과 군인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퇴역군인 서비스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집중적이며 통일된 퇴역군인 관리보장체제를 

수립하여 군인으로 하여금 전 사회에서 존경받은 직업이 되도록 한다. 방안은 민정부의 퇴역군인 

우대위문안치(优抚安置)기능,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의 전역군인 안치 기능 및 

중앙군사위원회정치공작부(中央军委政治工作部), 퇴역근무보장부(后勤保障部)의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퇴역군인사무부를 설립하고 국무원 구성부문으로 한다. 기능은 퇴역군인의 사상관리를 기획하고, 직업 

관리보장 법규를 마련하고, 퇴역군인의 당,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는 풍토와 가치 

지향을 앙양하고 군대에서 전역한 간부, 제대한 간부, 퇴직한 간부, 퇴역 병사의 인계안치 업무와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퇴역군인 관리, 대우보장 등 업무를 담당하고 퇴역군인의 교육훈련, 우대

정책 등을 마련하며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우대하는 업무를 지도하고 열사 및 퇴역군인의 명예 장려, 

군인의 공동묘지 유지 및 기념행사 등을 담당한다. 

  (7) 응급관리부(应急管理部)를 설립한다. 우리나라는 빈발하는 국가이다. 중대한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안전체계를 정비하고 응급역량과 자원을 통합하고 최적화하며 통일된 지휘, 

전문적인 특기를 겸비하고 대응이 빠른 평화시기와 전쟁시기가 결합된 중국 특색의 응급관리체계를 

추진하여 재해방지, 재해경감, 구재능력을 제고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확보

하여야 한다. 방안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의 기능, 국무원판공청

(国务院办公厅)의 응급관리기능, 공안부의 소방관리기능, 민정부의 구재기능, 국토자원부의 지질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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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치, 수리부의 수재와 가뭄 퇴치, 농업부의 초원 화재, 국가임업국의 삼림방화와 관련된 기능, 중국

지진국(中国地震局)의 지진재해 응급구조기능 및 국가홍수및가뭄대응총지휘부(国家防汛抗旱总指挥部), 

국가재해경감위원회(国家减灾委员会), 국무원지진재난구호지휘부(国务院抗震救灾指挥部), 국가산림

방화지휘부(国家森林防火指挥部)의 기능을 통합하여 응급관리부를 설립하고 국무원의 구성부문으로 

한다. 주요한 기능은 국가응급의 총제적인 대비책과 계획을 마련하고 각 지역과 각 부문이 긴급사건에 

대처하는 업무를 지도하고 응급대비체계건설과 대비훈련을 추진하는 것이다. 재난상황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통일적으로 재난상황을 발표하고 응급역량건설과 물자구비를 총괄하고 구재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배치한다. 또한 재난구조체계를 조직하여 구축하고 안전생산류, 자연재해류의 응급구원을 

지도하고 국가가 특히 중대한 재해에 대응하는 지휘부 업무를 담당한다. 화재, 수재, 가뭄, 지질재해 등 

관리를 지도한다. 안전생산의 종합 감독 관리와 공업과 광업, 상업과 무역업의 안전생산 감독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공안소방부대, 무장경찰산림부대는 조직 개편 이후 안전생산 등 응급구조부대와 함께 종합적 상비 

응급대응의 핵심 골간이 된다. 

책임 분담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재해는 각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응급관리부는 중앙을 대표하여 

통일적으로 지원요청에 응해야 한다.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응급관리부는 지휘부로서 긴급 업무처리 

방식을 마련하고 명령이 잘 전달되고 지휘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있도록 해야한다. 응급관리부는 재난

방지와 구조의 관계를 잘 정리하여 관련 부문과 각 지방정부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조화롭고 

협동적인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지진국, 국가탄광안전감찰국(国家煤矿安全监察局)은 재난방지, 구조와 긴밀한 연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응급관리부로 귀속한다. 

더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을 유지하지 않는다. 

  (8)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를 재구성한다.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동력이며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버팀목이다.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 인재강국전략, 주도혁신

발전전략을 보다 잘 실행하고 국가의 혁신적 체계건설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자원을 최적화로 배치하며 

고급 과학기술혁신 인재 그룹의 건설을 추진한다. 방안은 과학기술부, 국가외국전문가국(国家外国专
家局)의 기능을 통합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국무원 구성부문으로 한다. 과학기술부는 국가

자연과학기금위원회(国家自然科学基金委员会)를 관리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외국전문가국 간판을 

유지한다. 주요한 기능은 주도혁신발전전략방침 및 과학기술발전, 기초연구 계획을 마련․시행하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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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체제설립과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중대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를 

협력적으로 수행하며,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계획을 편성하고 감독한다. 또한 선도적으로 

통일적인 국가과학기술 관리 플랫폼과 과학기술연구프로젝트의 자금조정, 평가, 감독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의 인재 영입 업무 등을 담당한다.  

  (9) 사법부(司法部)를 재구성한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국가 관리의 혁명적인 조치이다. 전면적인 

의법치국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입법, 행정집행, 법률 사무관리와 대국민 법률 알리기 사업을 

총괄하고 정부업무가 법치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안은 사법부와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기능을 통합하여 사법부를 재구성하여 국무원 구성부문으로 한다. 주요한 기능은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의 초안 작성을 담당하고 입법협조와 기록심사, 해석을 담당하며 종합적으로 행정집행을 조정하고 

행정재심응소를 감독하며 일반 법률의 대국민 알리기 사업을 담당하고, 감옥, 마약 단속, 지역 사회 

교정관리를 담당하고 변호사 공증과 사법감정 중재관리를 담당하며 국가의 사법협조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더는 국무원법제판공실(国务院法制办公室)을 유지하지 않는다. 

  (10) 수리부(水利部)기능을 개선한다. 삼협의 주체공정 임무가 이미 완료되고 남수북조의 동선과 

중선 공정이 이미 준공된 것을 고려하여, 방안은 국무원삼협공정건설위원회(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 

및 판공실, 국무원남수북조공정건설위원회(国务院南水北调工程建设委员会) 및 판공실을 수리부에 

귀속한다. 

더는 국무원삼협공정건설위원회 및 판공실, 국무원남수북조공정건설위원회 및 판공실을 유지하지 

않는다. 

  (11) 심계서(审计署)기능을 개선한다. 심계관리체제를 개혁하고 법에 의하여 독립적인 심계행사 

감독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감독 관리체계를 완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감사 감독 역량을 

통합하기 위하여 기능의 교차분산을 줄이고 중복 검사와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감사 기능을 효율화 

한다. 방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중대프로젝트 감사, 재정부의 중앙예산집행상황과 기타 재정 

수입지출 감사,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의 국유기업 영도

간부의 경제 책임 감사와 국유중대기업감사회의 기능을 심계서로 귀속하고 감사감독역량에 상응한 

개선을 추진하고 통일적이고 효과저거인 감사체계를 구축한다. 심계서는 국가 재정수입지출과 법률

법규가 감사감독 범위 내에 있는 재정수입지출의 진실성, 합법성, 효율성에 대해 책임지고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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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야 할 것은, 이번 대회에서는 이미 헌법 수정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헌법수정안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가감찰위원회(国家监察委员会)를 설립한다. 이로서 더는 감찰부, 국가예방

부패국(国家预防腐败局)을 유지하지 않으며 감찰부, 국가예방부패국은 국가감찰위원회에 귀속된다.

대표 여러분, 위에서 말한 방안에 따라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문화여유부,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과학기술부, 사법부, 수리부, 심계서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재구성하고, 더는 감찰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문화부,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를 보류하지 

않으며, 국무원판공청 외, 국무원은 26개의 구성부문을 설치한다. 국무원의 조직법에 근거하여, 이 

기구의 조정과 설치는 이번 대회에서 심의해주기 바랍니다.

2. 국무원 기타 기구조정에 대하여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설립한다. 시장 감독체계를 개혁하고 통일적인 

시장 감독 관리를 실행하는 것은 통일적으로 경쟁력 있고 질서 있는 현대시장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다. 시장의 감독 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질량강국 전략을 시행하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마련하고 시장감독 관리의 종합 추진, 상품 질량의 안전 감시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인민군중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한다. 방안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의 기능,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의 기능,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의 기능,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와 반독점법 기능,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 반독점 기능 및 국무원

반독점위원회판공실(国务院反垄断委员会办公室)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고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한다. 주요한 직책은 시장의 종합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시장주체를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정보공시와 공유체제를 수립하며, 시장 감독 관리의 종합적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반독점을 담당하고 통일적이고 규범적으로 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질량강국 전략을 추진하며 공업제품의 

질량안전, 식품안전, 특수설비 안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계량표준, 검사측정, 허가인증 등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약품 감시감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을 설립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관리한다. 약품감독관리기구는 성1급까지 설립하고 약품 경영 판매 등 

행위의 감독 관리는 시와 현의 감독 관리부문이 통일적으로 담당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의 출입국 검사검역 관리기능과 인력은 

관세청(海关总署)에 귀속한다.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国务院食品安全委员会), 국무원반독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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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务院反垄断委员会)은 유지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한다. 국가인증인

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의 

기능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귀속되고, 대외적으로는 간판을 유지한다.

  (2)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을 설립한다. 뉴스언론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선전기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방송매체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토록 한다. 방안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의 TV방송관리를 토대로 국가광파전시총국을 설립하고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한다. 주요한 직책은 당의 선전방침정책을 관철하고 TV방송관리정책을 마련하고 TV방송사업, 산업

발전을 전면적으로 계획․관리하고 TV방송영역의 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TV방송과 인터넷 시청각프로

그램의 내용과 품질을 감독 관리하고 심사한다. 

더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유지하지 않는다. 

  (3)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를 설립한다. 금융은 현대경제의 

핵심이며 반드시 금융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 감독관리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현 체제에 존재하는 감독관리 기능의 불분명성, 교차 감독 관리와 감독 관리 공백 등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배분을 최적화하며, 현대 금융시스템에 부합하는 관리구조를 

마련한다. 시스템적 금융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선을 마련한다. 방안으로 중국은행업감독관리

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을 통합하여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원의 직속 사업기관으로 한다. 주요한 기능은 법령에 

따라 통일적으로 은행업과 보험업을 감독 관리하고 은행업과 보험업의 합법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보호하며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은행업, 보험업 등 중요한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감독 관리 기본제도를 마련하는 기능은 중국인민은행에 귀속한다. 

더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유지하지 않는다. 

  (4) 국가국제발전합작서(国家国际发展合作署)를 설립한다. 대외원조를 대국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대외원조의 전략적 계획과 전면적인 조정을 강화하고 대외원조업무의 통일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대외원조의 방식을 개혁하고 최적화하며 국가 외교의 총체적인 구성과 공동으로 

"일대일로" 등 건설에 보다 잘 봉사하도록 한다. 방안은 상무부(商务部)의 대외원조업무 관련 기능, 

외교부 대외원조 협조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국제발전합작서를 설립하고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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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기능은 대외원조 전략방침의 초안, 기획, 정책을 제정하고 대외원조의 중대 문제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건의를 제출하며 대외업무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대외원조의 방안과 기획을 편성하고 

대외원조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시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대외원조의 구체적인 집행업무는 여전히 관련 

부문에서 업무분장에 의하여 담당한다. 

  (5)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을 설립한다. 완벽하고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기본의료보험제도와 중대 질병 보험제도를 위하여 부단히 의료보장수준을 제고하고 의료보험자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수 있는 안전한 통제기능을 확보하고, 의료, 의료보험, 의약의 "3의연동"(三医联动)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병이 있으면 보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방안은 인력자원사회

보장부의 도시와 농촌 근로자․주민들의 기본 의료보험, 출산보험의 기능,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농촌합작의료기능,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약품 및 의료서비스 가격관리기능, 민정부의 의료구조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의료보장국을 설립하고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한다. 주요한 직책은 의료보험, 

출산보험, 의료구조 등 의료보장제도의 정책, 계획, 표준안을 제정․시행하고 관련 의료보장기금을 

감독 관리하고 지역 치료관리와 비용결산 플랫폼을 보완하며 약품, 의료서비스 가격 및 요금 기준을 

제정하고 약품과 의료용 소모품의 구매입찰정책을 마련하고 감독하며 의료보험 범위내의 의료기구의 

관련 서비스행위와 의료비 등을 감독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의료보험 자금의 관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 의료보험비, 출산보험비는 세무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징수한다. 

  (6) 국가식량물자비축국(国家粮食和物资储备局)을 설립한다. 국가비축의 전면적인 계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국가 물자비축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에서 비축한 식량과 목화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국가비축능력을 향상한다. 방안은 국가식량국(国家粮食局)의 기능,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의 국가 전략물자의 수집․관리 기능, 그리고 민정부, 상무부,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등 

각 부처의 응급 비축 물자의 수집․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을 설립하고, 이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주요한 기능은 국가비축의 총체적인 발전계획과 품종 목록에 근거하여 

국가 전략과 응급 비축물자의 수집보관, 교대, 관리를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정부 비축, 기업 

비축 및 비축정책 실행상황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식량 유통업체 관리와 중앙에서 비축한 

식량 등에 대한 행정관리 등이다. 

더는 국가식량국을 유지하지 않는다. 

  (7) 국가이민관리국(国家移民管理局)을 설립한다. 종합 국력의 진일보에 따라, 중국에 와서 일하고 

생활하는 외국인이 부단히 증가하며 이민관리 서비스 제고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

민과 출입국관리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이민관리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안부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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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 변경검사 기능을 통합하고, 비자관리협조시스템을 강화한 국가이민관리국을 설립하며, 이

는 공안부에서 관리한다. 주요한 기능은 이민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출입국관리, 변경 신분증 검사와 주

민의 왕래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외국인의 체류와 영구체류 관리, 난민 관리, 국적 관리를 담당하며 

앞장서서 "3비"(三非)외국인 관리와 불법이민 송환에 협조하고 중국 공민의  출입국 서비스 관리를 

담당하고 이민영역의 국제협력 등을 담당한다.

  (8) 국가임업초원국(国家林业和草原局)을 설립한다. 생태계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삼림, 초원, 

습지를 감독 관리하고 국가공원을 주체로 자연보호를 가속화하여 국가의 생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방안으로는 국가임업국(国家林业局)의 기능, 농업부의 초원 감독 관리 기능 및 국토자원부, 

주방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수리부, 농업부, 국가해양국 등 각 부처의 자연보호구, 풍경

명성구,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임업초원국을 설립하고 자연자원부에서 

관리한다. 국가임업초원국은 국가공원관리국이라는 간판을 추가로 사용한다. 주요한 기능은 삼림, 초원, 

습지, 사막과 동식물자원의 개발․이용과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생태보호와 복원을 실시하고, 조림 녹화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공원 등 여러 종류의 자연보호지를 관리하는 것이다. 

더는 국가임업국을 유지하지 않는다. 

  (9)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을 재구성한다. 지식재산권의 창조, 보호, 운용을 강화하는 

것은 창조형 국가 건설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상표, 전매특허의 분담관리와 중복집행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재산권의 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기능,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의 상표관리기능,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

总局)의 원산지 지리적 표시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구성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에서 관리한다. 주요한 기능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체제를 마련하고, 상표, 전매특허, 원산지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행정 판결을 담당하고 

상표, 전매특허의 집행업무 등을 지도하는 것이다. 상표, 전매특허 기능은 시장 감독관리 종합 집행

조직에 맡겨 담당하게 한다. 

  (10)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소속 관계(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隶属关系)를 조정한다. 사회보장 

기금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기금 안전을 보증하고 가치 증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원에서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를 관리하던 것을 재정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기금안전 

및 가치 증가의 책임을 재정부가 부담한다.

  (11) 국세지방세징수관리체제(国税地税征管体制)를 개혁한다. 성급정부와 성급 이하 정부의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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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직을 통합하고, 그 통합조직은 관할구역 내의 각종 세 수입, 비세 수입 징수관리 등 기능을 

담당한다. 국세 지방세 조직 합병 이후, 국가세무총국을 위주로 성(구, 시)인민정부와 함께 이중적인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이외에, 추세 발전과 업무의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기타 일부 기구도 다소 조정하였다. 

대표 여러분, 위에서 서술한 방안에 비추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가

광파전시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국제발전합작사,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양식물자

비축국, 국가이민관리국, 국가임업초원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등을 설치하거나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국무원 조직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 구성부문 이외의 국무원 소속기구의 조정과 설치는 새로 구성된 

국무원에서 심사 비준한다. 

종합해 보면, 이번 국무원 기구개혁은 19차 당대회 정신과 당의 제19기 3중전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당의 전면적 영도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새 시대 사회 주요 모순의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의 수요, 기층의 바람, 민심의 방향을 응집하여 최적화, 협동, 고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국무원 기구설치와 기능배치를 최적화하였다. 개혁 이후, 국무원 정부급 기구가 

8개 줄어들고 부부급 기구가 7개 줄어들었다. 개혁을 통해 국무원 기구는 더욱더 실제에 부합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더욱 효과적으로서 19차당대회에서 배치한 제반 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는데 유력한 조직적 담보를 제공할 것이다. 

기구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무원은 19차 당대표대회와 제 19기 2중, 3중전회의 정신을 성실하게 

관철 실시할 것이며 사상과 행동을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결정에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4개 의식"을 

증강하고 "4개 자신감" 확고히 하고 당중앙 권위와 집중통일적인 영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심혈을 

기울여 조직하고, 주도면밀하게 배치할 것이다. 서둘러 업무체제를 수립하고 부합한 대책을 제정하고 

시간표를 짜서 항목별로 잘 실행해야 한다.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며(简政

放权), 권한 이양과 감독 관리를 결합하고(放管结合), 서비스를 최적화(优化服务)하는 국무원 기구 

개혁과 더불어, 새로 설립된 부처나 기능이 조정된 부처는 진일보한 기능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 각 부문의 주요 책임자는 솔선수범하여 기구 개혁을 추진하고, 사상정치를 

잘 수행하며, 규율을 엄격히 하여 기구, 기능, 인력 등이 개혁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상이 흐트러지거나 업무가 혼란하게되고, 직원들의 의지 및 열의가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표 여러분, 올해는 19차 당대표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시작의 해이고 개혁개방 40주년,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제13차 5년"(十三五)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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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관건적인 한 해이며,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확보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해 입니다. 우리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이 긴밀히 단결하며 사상을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며 개혁을 지향하고 국무원기구개혁의 

각 항 임무를 확실히 완성하고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가속화하여 추진하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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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전인대, 국무원 기구개혁 발표 원문

《关于国务院机构改革方案的说明》

— 2018年3月13日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上 -

国务委员 王勇

各位代表：

　　我受国务院委托，根据党的十九届三中全会通过的《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

就国务院机构改革方案向大会作说明，请予审议。

　　党的十九大对深化机构和行政体制改革作出重要部署，要求统筹 虑各类机构设置，

科学配置党政部门及内设机构权力、明确职责。党的十九届三中全会通过了《中共中央关

于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的决定》和《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这次深化党和国家

机构改革的总体要求是，全面贯彻党的十九大精神，坚持以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

想、邓 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

想为指导， 应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发展要求，坚持稳中求进工作总基 ，坚持正确

改革方向，坚持以人民为中心，坚持全面依法治国，以加强党的全面领导为统领，以国家

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为导向，以推进党和国家机构职能优化协同高效为着力点，改

革机构设置，优化职能配置，深化转职能、转方式、转作风，提高效率效能，为决胜全面

建成 康社会、 启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

梦提供有力制度保障。

　　《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就统筹推进党政军群机构改革作出了全面安排部署，

深化国务院机构改革是其中的一项重要任务。总的 虑是，着眼于转变政府职能，坚决破

除制约使 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更好发挥政府作用的体制机制弊端，围绕推动

高质量发展，建设现代化经济体系，加强和完善政府经济 节、 场监管、社会管理、公

共服务、生 环境保护职能，结合新的时代条件和实践要求，着力推进重点领域和关键环

节的机构职能优化和 整，构建起职责明确、依法行政的政府治理体系，提高政府执行

力，建设人民满意的服务型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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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次国务院机构改革的具体内容如下。

　　一、关于国务院组成部门 整

　　（一）组建自然资源部。为统一行使全民所有自然资源资产所有 职责，统一行使所

有国土空间用途管制和生 保护修复职责，着力解决自然资源所有 不到位、空间规划重

叠等问题，实现山水林田湖草整体保护、系统修复、综合治理，方案提出， 国土资源部

的职责，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的组织编制主体功能区规划职责，住房和城乡建设部的城

乡规划管理职责，水利部的水资源 查和确权登记管理职责，农业部的草原资源 查和确

权登记管理职责，国家林业局的森林、湿地等资源 查和确权登记管理职责，国家海洋局

的职责，国家测绘地理信息局的职责整合，组建自然资源部，作为国务院组成部门。自然

资源部对外保留国家海洋局牌子。其主要职责是，对自然资源 发利用和保护进行监管，

建立空间规划体系并监督实施，履行全民所有各类自然资源资产所有 职责，统一 查和

确权登记，建立自然资源有偿使用制度，负责测绘和地质勘查行业管理等。

　　不再保留国土资源部、国家海洋局、国家测绘地理信息局。

　　（二）组建生 环境部。保护环境是我国的基本国策。为整合分散的生 环境保护职

责，统一行使生 和城乡各类污染排放监管与行政执法职责，加强环境污染治理，保障国

家生 安全，建设美丽中国，方案提出， 环境保护部的职责，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的

应对气候变化和减排职责，国土资源部的监督防止地下水污染职责，水利部的编制水功能

区划、排污口设置管理、流域水环境保护职责，农业部的监督指导农业面源污染治理职

责，国家海洋局的海洋环境保护职责，国务院南水北 工程建设委员会办公室的南水北

工程项目区环境保护职责整合，组建生 环境部，作为国务院组成部门。生 环境部对外

保留国家核安全局牌子。其主要职责是，制定并组织实施生 环境政策、规划和标准，统

一负责生 环境监测和执法工作，监督管理污染防治、核与辐 安全，组织 展中央环境

保护督察等。

　　不再保留环境保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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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组建农业农村部。农业农村农民问题是关系国计民生的根本性问题。为坚持农

业农村优先发展，统筹实施乡村振兴战略，推动农业全面升级、农村全面进步、农民全面

发展，加快实现农业农村现代化，方案提出， 农业部的职责，以及国家发展和改革委员

会、财政部、国土资源部、水利部的有关农业投资项目管理职责整合，组建农业农村部，

作为国务院组成部门。其主要职责是，统筹研究和组织实施“三农”工作战略、规划和政

策，监督管理种植业、畜牧业、渔业、农垦、农业机械化、农产品质量安全，负责农业投

资管理等。

　　 农业部的渔船检验和监督管理职责划入交通运输部。

　　不再保留农业部。

　　（四）组建文化和旅游部。为增强和彰显文化自信，统筹文化事业、文化产业发展和

旅游资源 发，提高国家文化软实力和中华文化影响力，推动文化事业、文化产业和旅游

业融合发展，方案提出， 文化部、国家旅游局的职责整合，组建文化和旅游部，作为国

务院组成部门。其主要职责是，贯彻落实党的宣传文化工作方针政策，研究拟订文化和旅

游工作政策措施，统筹规划文化事业、文化产业、旅游业发展，深入实施文化惠民工程，

组织实施文化资源普查、挖掘和保护工作，维护各类文化 场包括旅游 场秩序，加强对

外文化交流，推动中华文化走出去等。

　　不再保留文化部、国家旅游局。

　　（五）组建国家卫生健康委员会。人民健康是民族昌盛和国家富强的重要标志。为推

动实施健康中国战略，树立大卫生、大健康理念，把以治病为中心转变到以人民健康为中

心，预防控制重大疾病，积极应对人口 龄化，加快 龄事业和产业发展，为人民群众提

供全方位全周期健康服务，方案提出，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国务院深化医药卫

生体制改革领导 组办公室、全国 龄工作委员会办公室的职责，工业和信息化部的牵头

《烟草控制框架公约》履约工作职责，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的职业安全健康监督管

理职责整合，组建国家卫生健康委员会，作为国务院组成部门。其主要职责是，拟订国民

健康政策，协 推进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组织制定国家基本药物制度，监督管理公共

卫生、医疗服务、卫生应急，负责计划生育管理和服务工作，拟订应对人口 龄化、医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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结合政策措施等。

　　保留全国 龄工作委员会，日常工作由国家卫生健康委员会承担。民政部代管的中国

龄协会改由国家卫生健康委员会代管。国家中医药管理局由国家卫生健康委员会管理。

　　不再保留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不再设立国务院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领导

组办公室。

　　（六）组建 役军人事务部。为维护军人军属合法权益，加强 役军人服务保障体系

建设，建立健全集中统一、职责清晰的 役军人管理保障体制，让军人成为全社会 崇的

职业，方案提出， 民政部的 役军人优抚安置职责，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的军官转业

安置职责，以及中央军委政治工作部、后勤保障部有关职责整合，组建 役军人事务部，

作为国务院组成部门。其主要职责是，拟订 役军人思想政治、管理保障等工作政策法规

并组织实施，褒扬彰显 役军人为党、国家和人民牺牲奉献的精神风范和价值导向，负责

军队转业干部、复员干部、 休干部、 役士兵的移交安置工作和自主择业 役军人服务

管理、待遇保障工作，组织 展 役军人教育培训、优待抚恤等，指导全国拥军优属工

作，负责烈士及 役军人荣誉奖励、军人公墓维护以及纪念活动等。

　　（七）组建应急管理部。我国是灾害多发频发的国家，为防范化解重特大安全风险，

健全公共安全体系，整合优化应急力量和资源，推动形成统一指挥、专常兼备、反应灵

敏、上下联动、平战结合的中国特色应急管理体制，提高防灾减灾救灾能力，确保人民群

众生命财产安全和社会稳定，方案提出，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的职责，国务院办

公厅的应急管理职责，公安部的消防管理职责，民政部的救灾职责，国土资源部的地质灾

害防治、水利部的水旱灾害防治、农业部的草原防火、国家林业局的森林防火相关职责，

中国地震局的震灾应急救援职责以及国家防汛抗旱总指挥部、国家减灾委员会、国务院抗

震救灾指挥部、国家森林防火指挥部的职责整合，组建应急管理部，作为国务院组成部

门。其主要职责是，组织编制国家应急总体预案和规划，指导各地区各部门应对突发事件

工作，推动应急预案体系建设和预案演练。建立灾情报告系统并统一发 灾情，统筹应急

力量建设和物资储备并在救灾时统一 度，组织灾害救助体系建设，指导安全生产类、自

然灾害类应急救援，承担国家应对特别重大灾害指挥部工作。指导火灾、水旱灾害、地质

灾害等防治。负责安全生产综合监督管理和工矿商贸行业安全生产监督管理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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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安消防部队、武警森林部队转制后，与安全生产等应急救援队伍一并作为综合性常

备应急骨干力量，由应急管理部管理，实行专门管理和政策保障，制定符合其自身特点的

职务职级序列和管理办法，提高职业荣誉感，保持有生力量和战斗力。

　　 要说明的是，按照分级负责的原则，一般性灾害由地方各级政府负责，应急管理部

代表中央统一响应支援；发生特别重大灾害时，应急管理部作为指挥部，协助中央指定的

负责同志组织应急处置工作，保证政令畅通、指挥有效。应急管理部要处理好防灾和救灾

的关系，明确与相关部门和地方各自职责分工，建立协 配合机制。

　　 虑到中国地震局、国家煤矿安全监察局与防灾救灾联系紧密，划由应急管理部管

理。

　　不再保留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

　　（八）重新组建科学技术部。创新是引领发展的第一动力，是建设现代化经济体系的

战略支撑。为更好实施科教兴国战略、人才强国战略、创新驱动发展战略，加强国家创新

体系建设，优化配置科技资源，推动建设高端科技创新人才队伍，方案提出， 科学技术

部、国家外国专家局的职责整合，重新组建科学技术部，作为国务院组成部门。科学技术

部管理国家自然科学基金委员会，对外保留国家外国专家局牌子。其主要职责是，拟订国

家创新驱动发展战略方针以及科技发展、基础研究规划和政策并组织实施，统筹推进国家

创新体系建设和科技体制改革，组织协 国家重大基础研究和应用基础研究，编制国家重

大科技项目规划并监督实施，牵头建立统一的国家科技管理平台和科研项目资金协 、评

估、监管机制，负责引进国外智力工作等。

　　（九）重新组建司法部。全面依法治国是国家治理的一场深刻革命。为贯彻落实全面

依法治国基本方略，统筹行政立法、行政执法、法律事务管理和普法宣传，推动政府工作

纳入法治轨道，方案提出， 司法部和国务院法制办公室的职责整合，重新组建司法部，

作为国务院组成部门。其主要职责是，负责有关法律和行政法规草案起草，负责立法协

和备案审查、解释，综合协 行政执法，指导行政复议应诉，负责普法宣传，负责监狱、

戒毒、社区矫正管理，负责律师公证和司法鉴定仲裁管理，承担国家司法协助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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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再保留国务院法制办公室。

　　（十）优化水利部职责。 虑到三峡主体工程建设任务已经完成，南水北 东线和中

线工程已经竣工，方案提出， 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及其办公室、国务院南水北

工程建设委员会及其办公室并入水利部。

不再保留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及其办公室、国务院南水北 工程建设委员会及其办

公室。

　　（十一）优化审计署职责。改革审计管理体制，保障依法独立行使审计监督权，是健

全党和国家监督体系的重要内容。为整合审计监督力量，减 职责交叉分散，避免重复检

查和监督盲区，增强监督效能，方案提出，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的重大项目稽察、财

政部的中央预算执行情况和其他财政收支情况的监督检查、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

会的国有 业领导干部经济责任审计和国有重点大型 业监事会的职责划入审计署，相应

对派出审计监督力量进行整合优化，构建统一高效审计监督体系。审计署负责对国家财政

收支和法律法规规定属于审计监督范围的财务收支的真实、合法和效益进行审计监督。

　　 要说明的是，本次大会已经审议通过了宪法修正案。根据宪法修正案有关规定，设

立国家监察委员会。为此，不再保留监察部、国家预防腐败局，监察部、国家预防腐败局

并入国家监察委员会。

　　各位代表，按照上述方案，新组建或重新组建自然资源部、生 环境部、农业农村

部、文化和旅游部、国家卫生健康委员会、 役军人事务部、应急管理部、科学技术部、

司法部、水利部、审计署；不再保留监察部、国土资源部、环境保护部、农业部、文化

部、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除国务院办公厅外，国务院设置组成部门26个。根据国

务院组织法规定，这些机构的 整和设置，请大会审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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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关于国务院其他机构 整

　　(一)组建国家 场监督管理总局。改革 场监管体系,实行统一的 场监管,是建立统一

放竞争有序的现代 场体系的关键环节。为完善 场监管体制,推动实施质量强国战略,营

造诚实守信、公平竞争的 场环境,进一步推进 场监管综合执法、加强产品质量安全监管,

让人民群众买得放心、用得放心、吃得放心,方案提出,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的职责,国家

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的职责,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的职责,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的

价格监督检查与反垄断执法职责,商务部的经营 集中反垄断执法以及国务院反垄断委员会

办公室等职责整合,组建国家 场监督管理总局,作为国务院直属机构。其主要职责是,负责

场综合监督管理,统一登记 场主体并建立信息公示和共享机制,组织 场监管综合执法工作,

承担反垄断统一执法,规范和维护 场秩序,组织实施质量强国战略,负责工业产品质量安全、

食品安全、特种设备安全监管,统一管理计量标准、检验检测、认证认可工作等。

　　 虑到药品监管的特殊性,单独组建国家药品监督管理局,由国家 场监督管理总局管

理。 场监管实行分级管理,药品监管机构只设到省一级,药品经营 售等行为的监管,由 县

场监管部门统一承担。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的出入境检验检疫管理职责和队伍划入海关总署。保留

国务院食品安全委员会、国务院反垄断委员会,具体工作由国家 场监督管理总局承担。国

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职责划入国家 场监督管理总局,对外

保留牌子。

　　不再保留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国家食品药品监督管

理总局。

　　(二)组建国家广播电视总局。为加强新闻 论工作,加强对重要宣传阵地的管理,充分发

挥广播电视媒体的作用,方案提出,在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广播电视管理职责的基础上组建

国家广播电视总局,作为国务院直属机构。其主要职责是,贯彻党的宣传方针政策,拟订广播电

视管理的政策措施并督促落实,统筹规划和指导协 广播电视事业、产业发展,推进广播电视

领域的体制机制改革,监管、审查广播电视与网络视听节目内容和质量,负责广播电视节目的



52 _ 제3분기 주재관 보고서

进口、收录和管理,协 推动广播电视领域走出去工作等。

　　不再保留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三)组建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金融是现代经济的核心,必须高度重视防控金

融风险、保障国家金融安全。为深化金融监管体制改革,解决现行体制存在的监管职责不清

晰、交叉监管和监管空白等问题,强化综合监管,优化监管资源配置,更好统筹系统重要性金融

机构监管,逐步建立符合现代金融特点、统筹协 监管、有力有效的现代金融监管框架,守住

不发生系统性金融风险的底线,方案提出,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和中国保险监督管理

委员会的职责整合,组建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作为国务院直属事业单位。其主要职

责是,依照法律法规统一监督管理银行业和保险业,维护银行业和保险业合法、稳健运行,防范

和化解金融风险,保护金融消费 合法权益,维护金融稳定。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拟订银行业、保险业重要法

律法规草案和审慎监管基本制度的职责划入中国人民银行。

　　不再保留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四)组建国家国际发展合作署。为充分发挥对外援助作为大国外交的重要手段作用,加

强对外援助的战略谋划和统筹协 ,推动援外工作统一管理,改革优化援外方式,更好服务国家

外交总体 局和共建“一带一路”等,方案提出, 商务部对外援助工作有关职责、外交部对外

援助协 等职责整合,组建国家国际发展合作署,作为国务院直属机构。其主要职责是,拟订对

外援助战略方针、规划、政策,统筹协 援外重大问题并提出建议,推进援外方式改革,编制对

外援助方案和计划,确定对外援助项目并监督评估实施情况等。援外的具体执行工作仍由相

关部门按分工承担。

　　(五)组建国家医疗保障局。为完善统一的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制度和大病保险制度,

不断提高医疗保障水平,确保医保资金合理使用、安全可控,统筹推进医疗、医保、医药“三

医联动”改革,更好保障病有所医,方案提出,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的城镇职工和城镇居民

基本医疗保险、生育保险职责,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的新型农村合作医疗职责,国家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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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和改革委员会的药品和医疗服务价格管理职责,民政部的医疗救助职责整合,组建国家医疗

保障局,作为国务院直属机构。其主要职责是,拟订医疗保险、生育保险、医疗救助等医疗保

障制度的政策、规划、标准并组织实施,监督管理相关医疗保障基金,完善国家 地就医管理

和费用结算平台,组织制定和 整药品、医疗服务价格和收费标准,制定药品和医用耗材的招

标采购政策并监督实施,监督管理纳入医保范围内的医疗机构相关服务行为和医疗费用等。

同时,为提高医保资金的征管效率, 基本医疗保险费、生育保险费交由税务部门统一征收。

　　(六)组建国家粮食和物资储备局。为加强国家储备的统筹规划,构建统一的国家物资储

备体系,强化中央储备粮棉的监督管理,提升国家储备应对突发事件的能力,方案提出, 国家

粮食局的职责,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的组织实施国家战略物资收储、轮换和管理,管理国家

粮食、棉花和食糖储备等职责,以及民政部、商务部、国家能源局等部门的组织实施战略和

应急储备物资收储、轮换和日常管理职责整合,组建国家粮食和物资储备局,由国家发展和改

革委员会管理。其主要职责是,根据国家储备总体发展规划和品种目录,组织实施国家战略和

应急储备物资的收储、轮换、管理,统一负责储备基础设施的建设与管理,对管理的政府储

备、 业储备以及储备政策落实情况进行监督检查,负责粮食流通行业管理和中央储备粮棉

行政管理等。

　　不再保留国家粮食局。

　　(七)组建国家移民管理局。随着我国综合国力进一步提升,来华工作生活的外国人不断

增加,对做好移民管理服务提出新要求。为加强对移民及出入境管理的统筹协 ,更好形成移

民管理工作合力,方案提出, 公安部的出入境管理、边防检查职责整合,建立健全签证管理协

机制,组建国家移民管理局,由公安部管理。其主要职责是,协 拟定移民政策并组织实施,

负责出入境管理、口岸证件查验和边民往来管理,负责外国人停留居留和永久居留管理、难

民管理、国籍管理,牵头协 “三非”外国人治理和非法移民遣返,负责中国公民因私出入国

(境)服务管理,承担移民领域国际合作等。

　　(八)组建国家林业和草原局。为加大生 系统保护力度,统筹森林、草原、湿地监督管

理,加快建立以国家公园为主体的自然保护地体系,保障国家生 安全,方案提出, 国家林业

局的职责,农业部的草原监督管理职责,以及国土资源部、住房和城乡建设部、水利部、农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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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国家海洋局等部门的自然保护区、风景名胜区、自然遗产、地质公园等管理职责整合,

组建国家林业和草原局,由自然资源部管理。国家林业和草原局加挂国家公园管理局牌子。

其主要职责是,监督管理森林、草原、湿地、荒漠和陆生野生动植物资源 发利用和保护,组

织生 保护和修复, 展造林绿化工作,管理国家公园等各类自然保护地等。

　　不再保留国家林业局。

　　(九)重新组建国家知识产权局。强化知识产权创造、保护、运用,是加快建设创新型国

家的重要举措。为解决商标、专利分头管理和重复执法问题,完善知识产权管理体制,方案提

出, 国家知识产权局的职责、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的商标管理职责、国家质量监督检验

检疫总局的原产地地理标志管理职责整合,重新组建国家知识产权局,由国家 场监督管理总

局管理。其主要职责是,负责保护知识产权工作,推动知识产权保护体系建设,负责商标、专

利、原产地地理标志的注册登记和行政裁决,指导商标、专利执法工作等。商标、专利执法

职责交由 场监管综合执法队伍承担。

　　(十) 整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隶属关系。为加强社会保障基金管理和监督,理顺职

责关系,保证基金安全和实现保值增值目标,方案提出,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由国务院管

理 整为由财政部管理,承担基金安全和保值增值的主体责任,作为基金投资运营机构,不再明

确行政级别。

　　(十一)改革国税地税征管体制。 省级和省级以下国税地税机构合并,具体承担所辖区

域内的各项税收、非税收入征管等职责。国税地税机构合并后,实行以国家税务总局为主与

省(区、 )人民政府双重领导管理体制。

　　此外,根据形势发展和工作 要,国务院其他一些机构也作了 整。

　　各位代表,按照上述方案,组建或重新组建国家 场监督管理总局及国家药品监督管理

局、国家广播电视总局、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国家国际发展合作署、国家医疗

保障局、国家粮食和物资储备局、国家移民管理局、国家林业和草原局、国家知识产权局

等。根据国务院组织法规定,国务院组成部门以外的国务院所属机构的 整和设置, 由新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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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的国务院审查批准。

　　总的看,这次国务院机构改革贯彻落实党的十九大和十九届三中全会精神,落实坚持和加

强党的全面领导的要求, 应新时代我国社会主要矛盾变化,聚焦发展所 、基层所盼、民心

所向,按照优化协同高效的原则,既立足当前也着眼长远,优化了国务院机构设置和职能配置,

理顺了职责关系。改革后,国务院正部级机构减 8个,副部级机构减 7个。通过改革,国务院

机构设置更加符合实际、科学合理、更有效率,必 为全面贯彻落实党的十九大部署的各项

任务提供有力组织保障。

　　下一步在机构改革实施工作中,国务院 认真贯彻落实党的十九大和十九届二中、三中

全会精神,把思想和行动统一到党中央关于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的决策部署上来,增强“四

个意识”,坚定“四个自信”,坚决维护党中央权 和集中统一领导,精心组织,周密部署。抓紧建

立工作机制,制定配套措施,排出时间表,逐项抓好落实。要把深化机构改革同简政放权、放管

结合、优化服务结合起来,不论是新组建的部门,还是职责 整的部门,都必须进一步转变职

能,提高工作效能。各部门主要负责同志要亲自抓、抓到位,做好思想政治工作,严肃改革纪

律,确保机构、职责、队伍等按要求及时 整到位,确保思想不乱、工作不断、队伍不散、干

劲不减。

　　各位代表,今年是全面贯彻党的十九大精神的 局之年,是改革 放40周年,是决胜全面建

成 康社会、实施“十三五”规划承上启下的关键一年,确保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顺利进行

意义重大。我们要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紧密团结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

央周围,统一思想,统一行动,锐意改革,确保完成国务院机构改革各项任务,为决胜全面建成

康社会、加快推进社会主义现代化、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而奋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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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주택 ‘일부파손’에 대한
일본의 지원제도 현황

<요  약>

  일본은 자연재해 주택피해자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국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많아지고 있는 일부파손 주택에 대한 지원이 미약함에 따라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이 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

 배경

◦ 금년 6월 발생한 오사카북부 지진으로 상당수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나 주택생활재건지원

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오사카부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 6월 오사카북부지진은 주택 전괴 9동, 반괴 87동, 일부파손 27,096동으로 법 적용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일부 파손’에 해당

 자연재해 주택파손지원제도 현황

◦ 국가의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별도 조례가 있는 

경우는 33곳이고, 이 중 법 적용외’대상도 별도 예산,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곳은 소수

* 법령상 10세대 이상 ‘전괴’피해 시정촌, 100세대 이상 ‘전괴’피해 도도부현 등에 대하여 ‘반괴’ 이상 

주택피해자에 대하여 지원이 됨

 ‘일부파손’ 주택지원 지자체 사례

◦ 현행 법령상 지원이 되지 않는 ‘일부파손(일부손괴)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살펴봄

◦ 효고현, 교토부,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사카부 등이 당해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자 일부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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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가 국가와 별도로 ‘일부 파손’이 많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세

◦ 우리의 경우도 자연재해 시 ‘일부파손’ 주택피해가 많아 이에 대한 지자체 중심의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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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지난 6월 ‘오사카북부지진’ 시 주택 ‘일부파손(일부손괴)’ 대량 발생
○ 2018.6.18. 발생한 지진(일본기준 최대진도 6약)으로 7개 부현에 걸쳐서 사망4명, 부상자 434명, 

주택피해 27,192동이 발생 

- 주택 전괴 9동, 반괴 87동, 일부파손 27,096동으로 대부분이  ‘일부 파손’*에 해당하고, 피해 

91%가 오사카부에서 발생

* 관련규정에 의하면 건물피해가 20%미만인 경우 등을 말함

 일부파손 피해주택에 대한 ‘被災者생활재건지원법’ 등 미적용
○ 오사카북부지진의 경우 재해로 대규모주택피해 발생시 公費를 지원하는 피재자생활재건지원

법률상의 지원조건*을 미충족 

- 이 법은 전괴, 반괴된 주택피해를 지원하는 법으로 일부파손의 경우는 법적용이 제외됨(다만 

별도 지자체 조례로 지원 가능)

* 10세대 이상 전괴피해 시정촌, 100세대 이상 전괴피해 도도부현 등

 일부파손 피해가 많은 오사카부는 독자적으로 지원방안 검토
○ 오사카부는 일부파손 주택 등에 대해서도 주택보수비에 대한 무이자융자제도 신설과 의연금 지원 

등을 추진

- 이미 일부파손 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 또는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는 효고현, 교토부, 

돗토리현, 시마네현 4곳임

 한국 지진의 경우 ‘일부파손’ 형태가 많아 일본사례 참고 필요 
○ 한국의 경우 전괴, 반괴 피해보다는 일부손괴 형태의 피해가 많아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 

맞는 제도 마련 필요

- 2017년 11월 발생 경북포항 지진도 ‘일부파손’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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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해주택지원(생활재건지원) 제도 개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일부 도도부현 조례 등으로도 지원
○ 피해주택 지원은 ‘재해대책기본법’, ‘被災者생활재건지원법’, ‘재해피해인정기준’ 등 국가 법령에 

의한 지원 시행

○ 도도부현 47개 중 33곳이 별도 조례, 기준 등을 운용하며 명칭, 지원내용, 지원액, 대상, 재원

부담, 지속성 등에 차이 존재 

 법령에 의한 지원은 ‘반괴’ 이상의 피해주택에 대해서만 지원
○ ‘재해피해인정기준(내각부 지침)’ 상의 이재증명 판정에 따라 반괴*, 대규모 반괴, 전괴 등 경우로 

반괴이상인 경우만 지원

* ‘반괴’는 손괴부분이 그 주택의 총건평 20%이상 70%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의 주요한 구성요소의 경제적 

피해를 주택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손해비율로 표시하고 그 주택의 손해비율이 20%이상 50% 미만인 경우

○ 건설‧구입‧보수를 위한 부흥주택 융자, 산사태‧토사재해 융자, 공공임대주택, 피재자 생활재건, 

응급수리, 택지 보수 등 지원

 일부 도도부현은 별도 예산, 조례 등으로 ‘법 적용외’ 대상 지원
○ 법 적용 재해가 아닌 경우나 법 적용 재해에는 해당되지만 법 지원을 못 받는 지역(시정촌)인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

- 이 경우 대부분은 ‘반괴’ 이상 피해 주택에 대해 지원하며 ‘반괴 미만’인 일부파손을 지원하는 

도도부현은 소수에 불과

○ 법 적용 재해나 지역으로 국가 지원이 되는 경우에 조례로  지원금, 위문금 등을 중복 지급

(병급)하는 도도부현도 1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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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부파손’ 에 대한 도도부현 등 지자체 지원 사례

◇ 현행 법령상 지원이 되지 않는 ‘일부파손(일부손괴)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1)를 중심으로 살펴봄 

* 각 사례별 도입시기, 대상 등은 ‘일부파손’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임

1. 효고현

① (근거) 재해지원금등 지급에 관한 규칙

  ○ (도입시기) 2013.5

  ○ (재원) 현 100%

  ○ (대상 재해) 하나의 시정2) 구역 내 피해수가 5개 이상 자연재해

  ○ (‘일부파손’ 피해정도) 손해비율이 10%이상

  ○ (‘일부파손’ 지급액) 5만엔

② (근거) 주택재건공제제도 조례3) 

  ○ (도입시기) 2014.24)

  ○ (재원) 가입자 공제부담금

  ○ (대상 재해) 자연재해  

    - 연간 액수 500엔의 추가 부담으로, 일부파손 특약 부가

  ○ (‘일부파손’ 피해정도) 손해비율이 10%이상 

  ○ (‘일부파손’ 지급액) 25만엔

③ (근거) 피재자생활재건 지원금 사업

  ○ (도입시기) 2014.9

  ○ (재원) 현 2/3, 시정촌(피해지역) 1/3

1) 피해주택 일부파손에 관한 지원제도를 도입한 지역(도도부현)과 도입시기 순으로 정리

2) 일본 기초자치단체인 市, 町을 말함

3) 연간 액수 5,000엔 공제부담금으로 주택 재건 등에 최대 600만엔 지급 / 연간 액수 1.500엔 공제부담금으로 가재 구입․
보수에 최대 50만엔 지급

4) 주택재건공제제도는 2005년에 도입. 일부파손 특약은 2014년에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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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재해) 2014년 8월 호우재해  

    - 피재자 생활재건 지원법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고 손해가 10%이상의 피해를 입은 세대

  ○ (‘일부파손’ 피해정도) 손해비율이 10%이상 20%미만

  ○ (‘일부파손’ 지급액) 보수 등을 한 경우 15만엔

2. 교토부

○ (근거) 대규모 자연재해에 관한 지역재건피재자주택등 지원사업보조금교부요강(교토부 고시)

○ (도입시기) 2014.11.

○ (재원) 부 2/3, 시정촌 1/3

○ (대상 재해) 

  - 부내에서 피재자 생활재건 지원법이 적용된 자연재해 등  

  - 아래 ㉠ 및 ㉡에 해당하는 자연 재해5)

㉠ 어딘가의 도도부현에서 지원법이 적용된 자연재해

㉡ 부내에 있어서 지원법 적용 기준의 3분의 1 이상 피해

○ (‘일부파손’ 피해정도) 20% 미만 

○ (‘일부파손’ 지급액) 50만엔 한도

3. 돗토리현

① (근거) 피재자주택재건 지원사업

○ (도입시기) 2017.1.

○ (재원) 현 1/10, 시정촌(피해지역) 1/10, 기금 8/106) 

○ (대상 재해) 2016.10.21. 돗토리현 중부 지진 대상

- 현 내에서 10세대 이상의 주택이 전괴한 재해7)  

- 1개 시정촌에 있어서 5세대 이상의 주택이 전괴한 재해8)

- 하나의 마을에서 세대수의 1/2 이상이면서 2세대 이상의 주택이 전괴한 재해  

- 상기의 것 이외에 피재지역에 있어서 지역사회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발생한 

재해 

5) 교토부는 2017년 개정을 통해 ㉡ 1/3 이상 피해 재해 시 일부파손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

6) 기금은 현 1/2, 시정촌 1/2로 조성

7) 법령 기준인 “도도부현내 100세대 이상의 주택 전괴 피해” 보다 완화

8) 법령 기준인 “시정촌내 10세대 이상의 주택 전괴 피해” 보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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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파손’ 피해정도) 손해비율이 10%이상 20%미만

○ (‘일부파손’ 지급액) 30만엔

② (근거) 피재자 주택재건등 지원 조례9)

○ (도입시기) 2017.12.

○ (재원) 현 1/10, 시정촌(피해지역) 1/10, 기금 8/10 

○ (대상 재해) 현 내에서 아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사가 시정촌과 협의해서 지정한 

재해

- 현 내에서 10세대 이상의 주택이 전괴한 재해  

- 1개 시정촌에 있어서 5세대 이상의 주택이 전괴한 재해

- 하나의 마을에서 세대수의 1/2 이상이면서 2세대 이상의 주택이 전괴한 재해  

- 상기의 것 이외에 피재지역에 있어서 지역사회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발생한 

재해

○ (‘일부파손’ 피해정도) 손해비율이 10%이상 20%미만

○ (‘일부파손’ 지급액) 30만엔

4. 시마네현

○ (근거) 시마네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에 관한 피재자생활재건지원제도 시정촌보조금교부

(일반회계보정)

○ (도입시기) 2018.4.

○ (재원) 현 1/2, 시정촌 1/2 

○ (대상 재해) 

- 2018.4.9. 발생한 시마네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 (‘일부파손’ 피해정도) 손해비율이 10% 이상 20% 미만 

○ (‘일부파손’ 지급액) 보수를 하는 경우 상한 40만엔

5. 오사카부10)

① (근거) 오사카부 피재주택 무이자 융자제도(일반회계보정예산)

○ (도입시기/재원) 2018.7. 부 100%

9) 동 조례는 2001.7월 제정되었으며, 2017.12월에 일부손괴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10) 일부 교토부 지역(야하타시)을 포함(오사카북부지진 연관으로 함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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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재해) 2018년 6월18일에 발생한 오사카부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및 2018년 7월 

호우 피재자에 대한 지원

○ (‘일부파손’ 피해정도) 손해비율이 20% 미만 

○ (‘일부파손’ 지원) 피재주택 보수비로 200만엔 무이자 융자 및 오사카부 독자 가설주택 제공

② (근거) 야하타시㉠, 미노오시, 다카츠키시㉡, 이바라키시㉢, 세쯔시㉣ 독자 지원금 교부제도

○ (도입시기/재원) 2018.7. 시 100%

○ (대상 재해) 2018. 6월 오사카부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 (‘일부파손’ 피해정도) 손해비율이 20% 미만 

○ (‘일부파손’ 지원) ㉠보수 시 상한 3만엔 ㉡공사비 30만엔 이상 소요시 3만엔 또는 5만엔 ㉢

비과세 세대 상한 20만엔, 그 외 세대 상한 10만엔 ㉣생활보호․노인의료비 수급세대 1만엔

Ⅳ ‘일부파손’ 주택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일본 제도 평가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가 독자적으로 ‘일부 파손’ 이 많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세

○ 2013년 효고현 이후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부파손’에 대해서도 지원

○ 최근 지진, 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 형태가 일부파손이 많은 반면 전파, 반파 등 기준의 국

가지원 요건 미충족

○ 오사카북부 지진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지역정치인들이 일부파손 지원금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과 

법적 제도화를 요구

 

 국가․도도부현․시정촌 간 역할분담을 통한 피해 지원 체계

○ 국가는 대규모 재해(전괴, 반괴 위주)에 대해, 지자체는 법 적용이 어려운 중소규모 재해 지원을 

맡는 형태임

○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별로 지원대상 재해, 지원 규모 등을 달리하여 각 재해에 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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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사카 북부지진의 경우 오사카부는 주택융자제도를 도입하고 일부파손에 대한 지원금은 

시11)가 담당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규모, 기준 등에 차이 존재

○ 어느 해 발생 특정재해를 대상12)으로 하거나 일반적 대상재해 기준을 두는 경우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법 기준보다 완화

○ 지원액은 도도부현의 경우는 15만엔~50만엔, 시정촌의 경우 1만엔~20만엔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음 

○ 일부파손 판단기준인 피해정도(손해비율)은 20%미만이거나 10%이상~20%미만으로 하고 있음 

○ 비과세․생활보호 세대 등으로 구분하거나 건축보수 후 신청, 지원액 상한, 공사비, 당해 지역내 

거주 등 조건을 두기도 함 

 일시적 방식이 대다수이나 항구적 제도화사례도 있음

○ 2005년에 개인부담금을 토대로 도입한 효고현의 주택재건공제제도는 ‘일부 파손’을 2014년에 

특약으로 추가하여 항구화

○ 돗토리현은 2017년 특정 재해시 ‘일부파손’을 첫 지원한 후 기존의 관련 조례를 바로 개정하여 

항구적인 것으로 제도화

2. 시사점

 우리의 경우 자연재해 시 ‘일부파손’ 주택피해가 많아 이에 대한 지자체 중심의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지자체 입장에서 피해주민의 주거환경을 신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원금, 융자 

등으로 마중물 시책을 추진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여 자체 재정충당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국가 보조방안도 검토 필요
- 아직 일본은 국가가 ‘일부파손’ 주택피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나 지역의 요구가 있으므로 

보완될 여지 있음

11) 오사카부 내 미노오시, 다카츠키시, 이바라키시, 세쯔시 등이 각각 예산편성하여 지원

12) 지원이 필요한 특정재해만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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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일본 피재자생활재건지원법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

① 재해구조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시정촌※1

＜참고＞

재해구조법 시행령 별표 제1(제1호 관계)

시정촌 구역내 인구 주택이 소멸한 세대 수

5,000명 미만 ３0

5,000명 이상 15,000명 미만 ４0

15,000명 이상 ３0,000명 미만 50

３0,000명 이상 50,000명 미만 ６0

50,000 명 이상 100,000명 미만 ８0

100,000 명 이상 ３00,000명 미만 100

３00,000명 이상 150

재해구조법 시행령 별표 제2(제2호 관계)※2

도도부현의 구역내 인구 주택 소멸한 세대 수

1,000,000명미만 1,000

1,000,000명이상 ２,000,000명미만 1,500

２,000,000명이상 ３,000,000명미만 ２,000

３,000,000명이상 ２,500

※1 주택이 소멸한 세대 산정 시에는 반괴2세대, 주택침수 3세대로 각각 주택이 소멸한 한 세대로 본다
※２ 별표 제2에 해당한 피해가 발생한 도도부현에 대해서는 별표 제1의 세대 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시정촌

② 10세대 이상 주택전괴 피해가 발생한 시정촌

③ 100세대 이상 주택 전괴피해가 발생한 도도부현

④ ① 또는②의 시정촌을 포함한 도도부현에서 5세대 이상 주택 전괴피해가 발생한 시정촌(인구10만명 

미만에 한한다)

⑤ ①~③의 구역에 인접하여 5세대 이상 주택전괴피해가 발생한 시정촌(인구10만명 미만에 한한다)

⑥ ①혹은②의 시정촌을 포함한 도도부현 또는 ③의 도도부현이 2이상있을 경우에, 5세대이상 주택

전괴피해가 발생한 시정촌(인구10만명 미만엔 한한다) 2세대 이상 주택전괴 피해가 발생한 시정촌

(인구5만명 미만에 한한다)

※ ④~⑥의 인구요건에 대해서는 통합전 구 시정촌 단위에서도 적용가능한 특별조치가 있다.(통합한 해와 연

결이된 5년간 특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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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일본 피재자생활재건지원법 적용 시 지원금액

□ 지급 대상

① 주택이 全壞(전소·전유실)한 세대 ② 주택이 半壞, 부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해체한 

세대(해체세대) ③ 장기피난세대 ④ 대규모 반괴세대

□ 지원 금액

○ 기초지원금과 가산지원금을 합쳐서 지원하며 복수, 단수 세대별로 주택피해정도와 주택재건방

법(건설, 구입, 보수, 임차)에 따라 75만엔~300만엔의 범위로 지원

구 분

기초지원금 가산지원금
총

주택피해정도 주택재건방법

기초지원금(1) 가산지원금(2) (1)＋(2)

복수세대
(세대구성원이 

복수)

전괴세대
해체세대*

장기피난세대
100

건설 · 구입 200 300

보   수 100 200

임   차 50 150

대규모반괴　　
세대

50

건설 · 구입 200 250

보   수 100 150

임   차 50 100

단수세대
(세대구성원이 

단수)

전괴세대
해체세대
장기피난세대

75

건설 · 구입 150 225

보   수 75 150

임   차 37.5 112.5

대규모반괴
세대

37.5

건설 · 구입 150 187.5

보   수 75 112.5

임   차 37.5 75

(단위: 만엔)

* 주택이 반괴 또는 대규모반괴 이재증명 발급을 받고, 또는 주택 부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매우 위험하거나 수리하기에 
고액 경비가 발생하여 이들 주택을 해체한 경우 “해체세대”에 해당하며, “전괴세대”와 같은 수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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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일본 피재자생활재건지원 주택피해인정조사 제도

 주택의 피해인정(被害認定)13)

○ 주택14)의 피해인정은 지진,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해 피재(被災)를 받은 주택의 피해의 정도(全壞, 

半壞 등)를 인정하는 것임

○ 이 피해인정은 시정촌(市町村)이 실시하며 그 인정결과에 기반하여 피재자(被災者)들에게 이재

(罹災)증명서가 교부됨

 피해의 정도
○ 주택 피해정도는 국가 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주택의 지붕, 벽 등의 경제적 피해가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손해비율)에 기반함

○ 일반적으로는 전괴, 대규모 반괴, 반괴 및 반괴 미만15)으로 4가지로 구분하여 인정(※참고4)

 피해인정조사 방법
○ 국가에서 정한 표준적인 조사방법에 따라 연수를 받은 조사원(시정촌 공무원 등)이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그룹으로 피재를 받은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의 경사, 지붕, 벽 등의 손상상황을 조사

 이재증명서
○ 재해에 의해 피재를 당한 주택의 ‘피해의 정도’를 시정촌장이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 증명서는 

피재자생활재건지원금 지급, 주택 응급수리 등 다양한 피재자지원을 받을 때 필요

13) 재해대책기본법 제90조의2

14) 일본 용어는 住家이며 사람이 주거하는 집을 의미

15) 반괴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의미



4-1. 자연재해 주택 ‘일부파손’에 대한 일본의 지원제도 현황 _ 71

참고 4 일본 주택피해인정기준운용지침의 피해인정기준16)

□ 주택의 피해인정은 시정촌이 ①손괴기준판정(주택의 손괴, 소실, 유실한 부분의 바닥면적이 총건평에 

차지하는 손괴비율) 또는 ②손해기준판정(주택의 주요한 구성요소의 경제적 피해가 주택 전체에 

차지하는 손해비율) 중 어느 하나로 시행

전괴
반괴

대규모반괴 기타

①손괴기준판정 70% 이상 50%이상 70%미만 20%이상 50%미만

②손해기준판정 50% 이상 40%이상 50%미만 20%이상 40%미만

<주택피해인정기준운용지침 인정기준>

피해의 정도 인정기준

전괴

주택이 그 거주를 위한 기본적 기능을 상실한 것, 즉 주택모두가 도괴, 유실, 매몰, 소실
한 것, 또는 주택의 손괴가 격심하고, 보수에 의해 원래대로 재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것
이고,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손괴, 소실 혹은 유실한 부분의 바닥면적이 그 주택의 총건평 
70% 이상에 달성한 정도의 것, 또는 주택의 주요한 구성 요소의 경제적 피해를 주택 전
체에 차지하는 손해 비율로 표시하고, 그 주택의 손해 비율이 50% 이상에 달성한 정도의 
것으로 한다. 

대규모 반괴

거주하는 주택이 반괴하고,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보수를 포함한 대규모보수를 하지 
않으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것. 구체적으로는 손괴 부분이 그 주택의 총건
평 50% 이상 70% 미만인 것, 또는 주택의 주요한 구성 요소의 경제적 피해를 주택 전체
에 차지하는 손해 비율로 표시하고 그 주택의 손해 비율이 40% 이상 50% 미만의 것으로 
한다. 

반괴

주택이 그 거주를 위한 기본적 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것, 즉 주택의 손괴가 격심하나 보
수하면 원래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손괴 부분이 그 주택의 
총건평 20% 이상 70% 미만의 것, 또는 주택의 주요한 구성 요소의 경제적 피해를 주택 
전체에 차지하는 손해 비율로 표시하고 그 주택의 손해 비율이 20% 이상 50% 미만의 것
으로 한다. 

16) 일본 내각부(방재담당대신)는 2018년 3월에 전체 253p 분량의 상세 피해인정기준운용지침을 발표했으며 여기서는 그 
중 총칙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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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돗토리현 「피재자주택재건등지원조례」 원문 번역

鳥取縣 被災者住宅再建等支援條例

평성 13년17) 7월6일 

돗토리현 조례 제40호

 

〔돗토리현 피재자주택재건 지원 조례〕를 여기에 공포한다. 

돗토리현 피재자주택재건 등 지원 조례 (평 29 조례 52·개칭)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지정 자연재해에 의해 주택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이하 「피재지역」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현(縣) 및 현내(縣內) 시정촌이 상호부조의 관점에서 거출한 기금을 활용해서 

급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는 것에 의해, 피재지역이 활력을 잃지 않고 힘차게 부흥을 

하는 것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유지와 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 20 조례 21·평 2918) 조례 52·일부개정)

(정의) 

제2조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것에 따른다.

  (1) 지정 자연재해 : 피재자생활재건 지원법 (1998년 법률 제66호. 이하「법」이라고 말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연 재해 가운데, 다음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사가 참가 시정촌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신청을 한 시정촌(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신청한 

시정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해서 지정한 것을 한다. 

17) 평성 13년은 2001년, 평29는 2017년

18) 평29는 2017년, 평20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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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현내(縣內)에 있어서 10이상의 세대의 주택이 전괴하는 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해 

   나. 1의 시정촌 구역에 있어서 5이상의 세대의 주택이 전괴하는 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해 

   다. 1의 촌락에 있어서 그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에서, 동시에 2이상의 세대의 주택이 전괴하는 

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해 

   라. 가부터 다까지 열거한 것 외에도, 피재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해 

  (2) 주택 : 지정 자연재해가 발생한 날 (이하 「발생일」이라고 말한다.)의 전날에 있어서 그 소유자, 

소유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임차인 기타 이것에 준하는 자로서 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자가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었던 주택을 말한다. 

  (3) 전괴세대 : 지정자연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세대이며,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피재 세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가. 당해지정 자연재해에 의해 그 주택이 전괴한 세대 

   나. 당해지정 자연재해에 의해 그 주택이 반괴하고, 또는 그 주택 부지에 피해가 생기고, 법 제2조 

제2호 나열에 규정하는 사유에 의해, 당해주택을 해체하고, 또는 해체되는 것에 이른 세대 

   다. 당해지정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법 제2조 제2호 다열에 규정하는 사유에 의해, 그 주택이 

거주 불능한 것이 되고, 동시에 그 상태가 장기에 걸쳐 계속하는 것이 예상되는 세대 

  (4) 대규모반괴세대 : 지정자연재해에 의해 그 주택이 반괴하고, 법 제2조 제2호 "니"에 규정하는 

대규모 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것에 거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을 받는 세대(동호에 규정하는 

피재 세대 및 전호 나 및 다에 해당하는 세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5) 반괴세대 : 지정자연재해에 의해 그 주택이 손괴한 세대 가운데, 당해주택의 손괴에 관련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총건평에 대한 비율 또는 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곳에 의해 산정한 손괴에 

관련되는 비율 (이하 「피해비율」이라고 말한다.)이 20퍼센트 이상인 것(전 2호에 열거한 세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일부손괴세대 : 지정자연재해에 의해 그 주택이 손괴한 세대 가운데, 당해주택의 피해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것(전 3호에 열거한 세대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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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 제1호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세대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수를 가지고, 주택이 전괴한 1의 세대와 간주한다. 

  (1) 주택의 피해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세대(주택이 전괴한 것 및 다음호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

다.) 2

  (2) 주택이 마루 위에 도달하는 침수 또는 흙더미의 퇴적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

태가 된 세대 3 

       (평 14 조례 30·평 20 조례 21·평 24 조례 65·평 29 조례 52·일부개정) 

(보조금의 교부)

제3조 현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급부금(이하 「지원금」이라고 

말한다.)을 교부하는 피재 시정촌(피재지역의 소재 하는 시정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재자주택재건 등 지원 사업비보조금 (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교부한다. 

 (1) 피재자주택재건등 지원금(피재 시정촌이, 그 조례로 정하는 곳에 의해, 별표의 제1란에 열거하는 

사업(발생일 이후에 착수하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셈을 시작해서 동(同)표의 제2란에 열거하는 

기간을 경과하는 날까지 완료하는 것에 한한다.)을 하는 동(同)표의 제3란에 열거하는 사람이며,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셈을 시작해서 동(同)표의 제4란에 열거하는 기간을 경과하는 날까지 교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교부하는 동(同)표의 제5란에 정하는 액 (이하 「교부 정액」이라고 말한다.) 

이상의 급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재자주택수선 촉진 지원금(피재 시읍면이 그 조례로 정하는 곳에 의해 지정 자연재해에 의해 

주택이 손괴한 세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피재 세대를 제외한다.)의 세대주 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피재자주택재건 등 지원금(별표 제8호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교부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만나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셈을 

시작해서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교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교부하는 2만엔 이상의 급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사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지원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람이 동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교부의 신청 또는 사업의 완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참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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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과 협의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 20 조례 21·평 29 조례 52·일부개정)

(보조금의 액) 

제4조 보조금의 액은 피재 시정촌이 교부한 피재자주택재건 등 지원금의 액(교부 정액을 넘는 액을 

교부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교부 정액) 및 피재자 주택수선 촉진 지원금의 액(2만엔을 넘는 액을 

교부했을 경우는 2만엔)의 합계액수에 10분의 9를 곱해서 얻은 액 이하로 한다. 

       (평 20 조례 21·평 29 조례 52·일부개정) 

(기금의 적립) 

제5조 돗토리현 기금조례 (2007년 돗토리현 조례 제10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돗토리현 

피재자주택재건 등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고 말한다.)으로서 적립하는 액은 현(縣) 및 참가 시

정촌이 매년도 거출하는 액의 합계 액수로 한다. 

2. 기금으로서 적립하는 액의 합계액수는 20억엔을 목표로 한다. 

3. 참가 시정촌이 거출해야 할 액은 참가 시정촌과 협의해서 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현

(縣)이 거출해야 할 액은 참가 시정촌이 거출하는 액의 합계액수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평 20 조례 21·일부개정, 평 29 조례 52·구 제6조 繰上·일부개정) 

(기금의 처분) 

제6조 기금을 보조금의 교부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경우에 있어서 처분할 수 있는 액은 보조금의 

액에 9분의 8을 곱해서 얻은 액이하로 한다. 기금을 보조금의 교부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경우에 

있어서 처분할 수 있는 액은 보조금의 액에 9분의 8을 곱해서 얻은 액이하로 한다. 

       (평 14 조례 30·일부개정, 평 29 조례 52·구제9조 繰上·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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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시정촌에의 보고) 

제7조 지사는 매년도 기금의 관리 및 처분의 상황을 참가 시정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평 14 조례 30·추가, 평 29 조례 52·구 제10조 繰上)

(참가의 신청 등) 

제8조 이 조례로 정하는 제도(이하 「피재자주택재건 등 지원 제도」라고 말한다.)에 참가하려고 하는 

시정촌은 참가하는 년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참가 신청서를 지사에게 제출해야만 

하다. 

2. 현 및 참가 시정촌은 매년 5월31일까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縣) 또는 당해 참가 시정촌이 

거출해야 할 액 가운데, 당해년도에 거출하는 액을 기금에 거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새롭게 제1항의 신청(이하「참가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는 시정촌이 당해참가 신청을 한 년도의 

다음 년도 이후에 기금에 거출해야 할 액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미 참가하고 

있는 참가 시정촌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참가 시정촌과 협의해서 지사가 정하는 액으로 한다. 

4. 피재자주택재건 등 지원 제도로부터 탈퇴하려고 하는 참가 시정촌은, 탈퇴하는 년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탈퇴 신고서를 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다. 

5. 전항의 신고서를 한 시정촌에는, 당해 시정촌이 거출한 액의 범위 내에 있어서 참가 시정촌에 협

의해서 지사가 정하는 액을 기금으로부터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6. 시정촌의 폐치분합19) 또는 경계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피재자주택재건 등 지원 제도상의 

지위의 계승, 기금에 거출해야 할 액의 특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가 시정촌과 협의해서 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평 14 조례 30·구 제10조 繰下, 평 29 조례 52·구 제11조 繰上·일부개정) 

19) 폐지, 설치, 분할, 통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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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제9조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평 14 조례 30·구 제11조 繰下, 평 29 조례 52·구 제12조 繰上) 

부칙 

(시행 기일)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금의 적립금액 검토) 

2. 지사는 기금에 적립한 액의 합계액수가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목표 액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될 

때는 당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년도에 참가 시정촌과 협의를 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기금으로서 적립하는 액의 합계액수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평 29 조례 52·추가) 

부칙 (2002년 조례 제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년 조례 제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년 조례 제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년 조례 제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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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제3조 관계)

(평 20 조례 21·전부개정, 평 29 조례 52·일부개정) 

대상사업 완료기간 대상자 신청기간 교부정액

(1) 전괴 세대의 주택을 대신하는 주택(당해주
택의 소재 하는 시정촌의 구역내에 설치되
는 것에 한하여, 임대 주택에 있어서는, 지
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건설 
또는 구입(당해건설 또는 구입에 대한 계약
을 체결할 경우, 발생일 이후에 당해계약을 
체결했을 때로 한한다. 이하 같다.)

3년 전괴 세대의 세대주 
또는 당해주택의 소
유자(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한한
다.)

2년  300만엔 (단수세대
에 대해서는 225만
엔)

(2) 전괴 세대의 주택 보수(당해보수에 대해 계
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 일 이후에 당해계
약을 체결했을 때로 한한다. 이하 같다.)

200만엔(단수세대
에 대해서는 150만
엔)

(3) 대규모반괴 세대의 주택을 대신하는 주택
(당해주택의 소재 하는 시정촌의 구역내에 
설치되는 것에 한하여, 임대 주택에 있어서
는, 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건설 또는 구입 

3년 대규모반괴 세대의 
세대주 또는 당해주
택의 소유자(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2년  250만엔 (단수세대
에 대해서는 187만
5,000엔)

150만엔 (단수세대
에 대해서는 112만
5,000엔) (4) 대규모반괴 세대의 주택 보수

(5) 반괴 세대의 주택을 대신하는 주택(당해주
택의 소재하는 시정촌의 구역내에 설치되
는 것에 한하여, 임대 주택에 있어서는, 지
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건설 
또는 구입

3년 반괴 세대의 세대주 
또는 당해주택의 소
유자(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한한
다.)

2년 100만엔 (단수세대
에 대해서는 75만
엔) 

(6) 반괴 세대의 주택 보수 2년 반괴 세대의 세대주 
또는 당해주택의 소
유자(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1년 보수에 필요로 하
는 경비 (100만엔
(단수세대에 대해
서는 75만엔)을 한
도로 한다.) 

(7) 일부손괴 세대의 주택 보수 2년 일부손괴 세대의 세
대주 또는 당해주택
의 소유자(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1년 보수에 필요로 하
는 경비 (30만엔을 
한도로 한다.) 

(8) 지정 자연재해에 의해 손괴한 옹벽기타의 
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구조물이며, 발생일
의 전날에 있어서 실제로 생활의 본거지로 
여겨지고 있었던 주택에 중대한 손해를 끼
치는 우려가 있지만 보수

2년 당해구조물의 소유
자, 관리자 또는 점
유자 (지사가 별도
로 정하는 것에 한
한다.)  

1년 보수에 필요로 하
는 경비에 3분의 2
를 곱하여 얻은 액 
(100만엔을 한도로 
한다.)

(9) (1)로부터 (8)까지 열거한 것 외에도, 지사
가 참가 시정촌에 협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사업

지사가 참
가 시정촌
에 협의해
서 별도로 
정하는 기
간

지사가 참가 시정촌
에 협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세대

지사가 참
가 시정촌
에 협의해
서 별도로 
정하는 기
간

지사가 참가 시정
촌에 협의해서 별
도로 정하는 액

비고 : 이 표에 있어서 「단수세대」는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단수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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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본 총무성은 고향납세제도(2008~)의 답례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 계획을 

최근 발표하였으며(9.11), 한국도 고향납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리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배경
◦ 고향납세제도는 답례품 경쟁을 통해 제도운영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으나 과도한 답례품이 

고향납세제도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

◦ 이에 총무성은 작년부터 답례품의 조달가격을 기부액의 30%이하로 제한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왔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

 개선 내용
◦ 고향납세 답례품에 대해 그 조달가격을 기부액의 30%이하로 하고 지역산 물품을 답례품으로 

사용하도록 함

◦ 이를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는 고향납세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

 지자체의 반응 등 여론
◦ 대다수 지자체는 개선방향을 수용하고 있으나, 기부액 30% 기준 타당성, 사전의견수렴 절차, 

지역산 물품기준 모호 등 일부 문제제기가 있음. 국민여론조사결과 지지 51%, 반대 36%

◦ 아사히 신문 등은 고향납세제도 답례품 외의 문제점(고소득자 절세 대책, 본인 거주도시 

세수 감소 등)에 대하여도 문제제기

 평가 및 시사점
◦ 고향납세제도는 그간 10년간 제도운영을 통해 지역산업진흥, 지방재정확보,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보이며

◦ 크게 비판받았던 답례품 제도를 보완해나감으로써 이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을 높였으며, 

향후 우리나라에 제도도입 시 문제점 예방을 위해 미리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稅) 제도 개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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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개선 배경

 그간 답례품은 고향납세제도의 활성화에 그 역할을 해왔음
○ 2008년에 시작한 고향납세제도는 2015년 제도개선* 이후 대폭 성장**하였으며 그 성장에 답

례품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 ① 특례 공제액 상한을 소득할액의 10%에서 20%로 인상 ② 원스톱 특례 제도(기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구조)

** ’08년 81억엔 → ’14년 388억엔 → ’15년 1,653억엔 → ’17년 약3,653억엔

○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산을 답례품으로 하는 경우* 지역산 물품 등의 홍보와 함께 관련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

* 지역산이 아닌 지자체는 1,788개 중 190개(’18.9.1.기준)

 그러나 고가 답례품 등 답례품 경쟁 심화에 따라 비판이 제기
○ 답례품은 그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되어왔으며 더 많은 고향납세 확보를 위해 고가 ․ 금전성

․ 자산성 ․ 非지역산 등 대폭 증가

* ’17년9월 총무대신 인터뷰에서 “자치단체 판단에 일임하는 것이 당연” 답변

○ 총무성은 ‘大臣통지’를 통해 고가 상품 등은 고향납세 취지를 훼손하므로 답례품 기준*을 통지하여 

자율준수를 유도

* 고향납세의 취지에 반하는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의 조달가격, 지역자원 활용 답례품(지자체 역내 생산물건

이나 서비스) 제공 등 기준을 권고

 총무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기준 미준수 자치단체 존재
○ ’18년 9.1.기준, 답례품 조달가격이 기부액의 30%를 초과하는 자치단체가 246개*, 지역산이 아

닌 답례품 자치단체는 190개

* ’16년 1,156개에서 금년 6월 327개, 9.1.기준 246개(전체의 13.8%)로 감소 중

○ 총무성 통지 이후 기준을 준수한 자치단체의 기부액은 감소하고 준수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기부액이 

더 증가하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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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도개선 방향

◇ 일본 정부는 그간 답례품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총무대신통지*’, ‘자치단체의 자율시정’, ‘미

준수단체 공표’ 등으로 해오다가 최근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법률 개정 방향으로 전환

   * 통지는 지방자치법상의 ‘기술적인 조언’으로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음

   ** 노다 총무대신, “고향납세는 존망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 고향납세 제도 관련 법률인 지방세법 등에는 답례품 관련 조항이 없고, 

총무성 대신의 통지로 답례품 관련 사항을 권고
○ (’17년 제28호 통지) 고향납세 모집에 관한 기본사항, 답례품의 가격표시 방법, 제도취지에 反하는 

답례품, 답례품의 조달가격 비율*, 당해 지자체 주민에 대한 답례품 금지 등 준수 요청

*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되 적어도 답례 비율의 30%을 넘는 물건을 답례품으로 송부

하고 있는 경우 즉시 30% 이하로 함

○ (’18년 제37호 통지) 고향납세 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한 당부, 고가 답례품 등 제도취지에 반하는 

답례품은 제도신뢰 상실, 답례비율의 30% 유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답례품* 등을 당부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고향 납세의 중요한 역할이므로 지방단체 역내 생산된 

물건이나 제공 서비스로 하는 것이 적절

 (개선) 답례품 조달가격이 기부액의 30%를 초과하거나 지역산 물품 등이 아닌 

답례품을 하는 경우 고향납세 제도 적용에서 제외
○ 총무성은 고향납제제도 관련 법률인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다만 개정안은 별

도로 공표하지 않았음

* 지방세법 제37조의2, 314조의7, 부칙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일정) 금년말까지 여당세제조사회에서 논의하고 빠르면 2019년 통상국회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 통상국회 가결 시 2019년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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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자체, 언론 등 여론

 자치단체 여론
○ (도쿄도 지사) ‘고향과 재난지역을 응원’하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이쪽이 得” 등은 취지에 어긋난 

것임. 여러 지역산품을 전국에 알리려는 노력이 없어지지 않아야 함. 중앙의 지시로 억누르고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방침을 표명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함(9.14)

○ (야마가타현20) 지사) 당초 답례품 경쟁에 대해 “어느 정도 과열기미쪽이 좋다”고 했으나 총무성 

통지 후 “환금 등 제도악용은 문제”라며 정부의 방침을 용인하는 자세로 전환, 현내 시정촌도 

재검토 착수

○ (‘통지’ 준수 자치단체) “정직한 자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得이 높은 지자체로 흐른다”, 

“공평한 룰 아래서 경쟁하고 싶다” 등

* 나가노현 ○○市, 전자제품에서 지역산품으로 교체하자 ’16년 72억엔(전국1위)→ ’17년 약5억엔으로 급감

○ (’17년 전국 1위 이즈미사노市)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왜 30%인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무엇을 가지고 지역산이라고 할지 애매하다”, “총무성 독단으로 결정말고 전국적으로 납득가능한 

논의가 되어야”, “곤혹스런 자치단체간 연대해서 더 좋은 고향납세제도를 모색” 하자고 주장 

(’18.9.28, 부시장)

* ’17년 고향납세 기부액 1위(134억엔 모집) : 답례품으로 지역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유명한 뱀장어, 고급

맥주, 쌀 등을 제공하여 인기

○ (사가현 미야키町장*) 답례품을 지역산으로 한정하면 특산품이 풍부한 지자체가 유리해져 고향

납세가 재정격차를 확대하게 됨. 총무성의 현황조사 방법과 제도설계에 대해 재논의 필요(10.3) 

* 인구 2만5천명, 세수 27억엔. ’17년 기부액 72억엔. 증가 사유로 고향납세사이트 등록, ipad 등 가전 답례

품, 답례율을 30%에서 40%로 인상 등

 주요 언론 사설 등
○ (아사히 신문) 답례품 제도 개선은 당연한 판단이나, 30% 기준근거를 명확히 해야하며, 자치단

체는 기부자의 뜻을 살리려는 지혜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한편 답례

품 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다른 문제들*도 개선할 필요(9.17)

*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문제, 지역서비스를 받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 등

○ (마이니찌 신문) 고향납세는 기부이므로 無償이 본래의 모습이며, 심각한 폐해가 나타난 이상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 일정 경과기간을 정한 후 답례품 폐지도 포함해 근본적 검토 필요(9.18)

20) 일본 동북지방 6현 중 ’17년 기부액이 226억엔으로 가장 많고, 47개 도도부현 중 10억엔 이상이 10곳으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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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케이 신문) 금년은 호우, 지진 등으로 재난지역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선의의 고향납세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답례품 경쟁은 없어져야 함(9.18)

○ (동양경제) 현재는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답례품 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개선이 되면 

30% 이하의 근거를 표시하게 되고 의회 통제가 되므로 제도의 투명성이 제고(9.17)

○ (센다이 지방지) 30% 이하 근거, 지역산 기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혼란 초래와 

지방의 창의적 의욕 감소 우려. 총무성은 지방실정에 밀착하면서 건전한 제도운용 자세 필요

(10.1)

○ (교토시21) 지방지) 제도의 바른 운용을 위해 화려한 답례품으로 기부 모집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부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함

 ANN22) 국민여론조사23) 결과, 51%가 개정 지지
○ 총무성이 추진하는 ‘고가 답례품’이나 ‘지역산이 아닌 답례품’을 감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 51%, 반대 36%

Ⅳ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아베 정부의 제도인식 및 대응
○ 고향납세제도는 ’08년 시작 후 ’14년부터 대폭 성장을 통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지역창생 제도로 자리매김

* (’17.4. 총무대신 통지) 지방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 다양한 시책을 실현하는 유효한 수단이자 인구 

감소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 그러나 고가 답례품 등 문제점이 심화되자 제도 존속을 위해 총무성 등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제도 유지에 총력

* (노다 총무대신24)) “고향납세라는 것은 쇼핑이 아니라 기부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창생해가기위해서는 

21) 교토시는 ’16년도 기부액이 2억엔 모였으나, 주민세는 10억엔 감소

22) All Nippon News Network

23) 총무성 발표(9.11) 후인 15∼16일 여론조사

24) 10.2부터 이시다 총무대신으로 교체(제4차 아베내각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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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는 절대로 없어지면 안되는 제도다”, “고향납세에 대한 비판의 주요한 요인은 과도한 답례품이다”

* (스가 관방장관) “각 자치단체가 절도를 갖고 건전하게 경쟁함으로써 고향납세가 잘 활용되어 지방창생에 

공헌하는 것이 가능”

 지자체의 동향 및 전망
○ 소수 지자체가 총무성 방침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려고 하고 있음*

- 문제제기도 개선방향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답례율 30% 근거, 지역산 판단기준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임

* 고가답례품 지자체가 9.1기준 13.8%(246개)이나 현재 수정 중 지자체를 반영한 11.1기준 9.7%(174개)

로 계속 방침을 수용하는 추세에 있음 

○ 대다수 지자체는 고향납세를 통해 상당한 재원과 재난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존속과 적용을 

위해 개선방향 수용 불가피

- 주민세 감소로 제도자체 문제를 제기하는 도쿄도, 대도시권 등에 있어서도 고가 답례품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 경향

* (스기나미25)구장) 답례품 경쟁으로 변질된 것은 본의가 아닐 것임. 스기나미구는 답례품 경쟁에 참여하

지 않고 있으며, 답례품경제 의존은 문제임.

* (가와자키26)시장) 고가 답례품은 제도취지를 일탈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지하며, 국가가 보

다 더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요망함

 언론 등의 평가
○ 주요언론은 고향납세 답례품 관련 제도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폭넓게 제기하고 있음 

* (아사히 신문) 고향납세는 기부액을 거의 돌려받고 있어서 사실상 기부가 안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

도이며, 지방간 세수격차 시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대한 검증 결과도 없어 고향납세의 근본을 재검토해야 

함

○ 친여성향, 지방지 등 각 입장에 따른 미묘한 차이도 존재

- 산케이 등 친여성향 언론은 정부 개선방향을 지지하고, 非대도시권 지방지의 경우 좀 더 지방의 

자율성 측면을 지지

 소견

25) 도쿄도 스기나미구는 ’17년 고향납세로 주민세가 13억9천만엔이 유출. 올해는 18억7천만엔 예상

26) 카나가와현 가와자키시(도쿄도 바로 밑)는 2018년도 고향납세로 인한 세수입 감소액이 43억엔으로 전망(실질감소 전국
1위)되며, ’17년도 고향납세 기부액은 약5,200만엔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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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운영 10년만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제도존속을 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우선 

접근이 쉬운 답례품 사항을 개선하기로 하여 제도자체 지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반발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산 판단 기준 문제나 답례율 30% 근거 

등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주요언론, 전문가, 대도시권 지자체 등이 제기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제도운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도자체에 대한 존속문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임

2. 시사점

 고향납세 제도 도입의 긍정적 측면이 크므로 도입을 추진하되 기부액 세율, 답례품 

등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필요
○ 일본은 제도도입 후 최근 5년째 지속 활성화되어 지자체가 확보한 기부액이 3,653억엔(’17년)으로 

성장하여 상당히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대도시권의 주민세 감소 폭도 커지면서 감소 대도시 지역의 주민서비스 저하 우려에 대한 

주장도 대두되므로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일본은 재난지역에 대한 고향납세가 활발히 진행되어 재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큰 기여 

- 향후 우리도 재해시 상호부조 관점에서 적극 활용 가능함

 금번 일본 답례품 제도 개선을 감안하여 우리도 답례품을 미리 없애기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
○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지역홍보, 지역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도 커서 자치단체에 의한 

답례품 시장이 형성될 정도임 

- 대도시 주민이 답례품을 통해 그 지역과 친교, 소통 효과도 제고되고, 지역 기업 유치, 지역 

이주 등으로도 발전가능함 

- 지역 시설의 입장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관광에 연결하는 아이디어도 확산되어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

○ 다만 일본 특유의 답례품 문화․제도로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도 활성화와 함께 제도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논란을 야기

- 유명 지역특산품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는 등 좀 더 답례품 관련 제도개선 

과정을 더 지켜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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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요(총무성 자료)

고향납세 제도 이념 및 개요

 이념
- 고향납세는 제세를 통해서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창설

- 납세자는 고향 납세를 통해서 고향과 지방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

 개요
  고향납세는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에 고향세(기부)를 내면 고향납세액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상한선까지 원칙적으로 소득세・개인 주민세에서 전액이 공제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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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 제도의 구조

  고향납세(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상한선까지 

원칙적으로 소득세・개인 주민세에서 전액이 공제

  ※ 2015년도 세제 개정에서 특례 공제액 상한을 소득할액의 10%에서 20%로 인상함과 동시에 원스톱 특례 제

도(급여 소득자 등의 기부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구조)를 창설

【공제 그림(※1)】

고향 납세액 30,000엔

소득세에 맞춘 공제액 28,000엔

적용

하한액

2,000엔

【소득세】

소득공제에 따른 경감 (※3)

(30,000엔 - 2,000엔)

x 20% (※2)

=5,600엔

【개인 주민세】

세액 공제(기본분) (※3)

(30,000엔 - 2,000엔)

x 10%

=2,800엔

 【개인 주민세】

 세액 공제(특례분)

(30,000엔 - 2,000엔)

x (100%-10%-20% (※2))

    =19,600엔

※1 연수입 700만 엔의 급여 소득자(무자녀 부부의 경우 소득세 한계 세율은 20%)가 지방단체에 대해서 30,000엔의 고향세를 

납세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소득세 한계 세율이며 연수입의 0~45% 사이에서 변동한다.
※3 대상이 되는 기부 금액은 소득세가 총소득 금액 등의 40%가 한도이며 개인 주민세(기본분)는 총소득 금액 등의 30%가 

한도이다.

【전액(※) 공제된 고향 납세액(연간 상한 기준)】(※) 2,000엔을 제외

급여 수입
고향 납세

독신 부부 + 자녀 1명 부부 + 자녀 2명

500만 엔 6.1만 엔 4.0만 엔 2.8만 엔

700만 엔 10.8만 엔 7.8만 엔 6.6만 엔

1,000만 엔 17.6만 엔 15.7만 엔 14.4만 엔

2,000만 엔 56.4만 엔 55.2만 엔 53.6만 엔

소득할액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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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납세 수입액 및 수입 건수 (전국 통계)

❏ 고향 납세 수입액 및 수입 건수 (전국 통계)의 추이 <아래 그림>

❏ 2016년도 실적은 약 2,844억 엔(전년 대비: 약 1.7배), 약 1,271만 건(전년 대비: 약 1.8배)

❏ 2017년도 실적은 약 3,653억엔, 1,730만건

(단위: 천엔,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
액 8,139,573 7,697,723 10,217,708 12,162,570 10,410,020 14,563,583 38,852,167

165,291,021
(28,674,022)

284,408,875
(50,123,497)

수입
건수 53,671 56,332 79,926 100,861 122,347 427,069 1,912,922

7,260,093
(1,476,697)

12,710,780
(2,566,587)

※ 전 지방단체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수입액과 수입 건수는 각 지방단체에서 ‘고향 납세’라고 정리한 것(법인 기부를 포함한 지방단체도 있음).
※ 2011년도 도호쿠 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 관련 성금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다.
※ 2015년도 및 2016년도 중 ( )안의 수치는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의 이용 실적.

(파악된 데이터에 한해서 응답한 지방단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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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 관련 답례품 송부 등에 대해서’발췌
(2017년 4월 1일부 총세시(總稅市) 제28호 총무대신 통지)

(전략) 앞으로 고향 납세 제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고향 납세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한 후, 다시금 제도의 취지에 따른 책임과 양식 있는 대응에 철저히 임하도록 

당부한다. (후략)

1. 고향납세 모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기부를 받은 지방단체는 답례품의 송부를 강조해 고향납세를 모집하는 일을 자제하는 한편, 

고향납세의 용도(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성을 도모하고 미리 내용을 

충분히 알린 후 기부자를 모집하며 기부금 충당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해서 공표를 하거나 기부자에게 

보고하는 등 고향납세 목적 등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

2. 답례품의 기본적인 방식

고향납세에 대해서 기부금이 경제적 이익의 무상 제공이며 일반 기부금 공제 이외에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각 지방단체가 고향 납세에 관한 주지 및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할 것.

2-1. 답례품의 가격 표시에 대해서

‘답례품의 가격’이나 ‘답례품의 가격 비율’(기부액의 몇 %정도 등)의 표시(각 지방단체의 웹

사이트나 홍보 매체 등에서의 표시, 고향 납세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매체에서의 정보 제공을 포함) 등 답례품의 송부가 대가의 제공이라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부 모집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할 것.

2-2. 고향 납세의 취지에 반하는 답례품에 대해서

(1) 다음에 제시한 고향 납세 취지에 반하는 답례품은 현금화 불가 상품, 전매 방지책의 정도, 

지역 경제 효과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송부하지 않도록 한다.

가. 금전 유사성이 높은 것

(선불카드, 상품권, 전자 화폐, 포인트・마일리지, 통신요금 등)

※1 사용 대상 지역이나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고향 납세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자가 부여하는 포인트 등을 포함한다.

나. 자산성이 높은 것

(전기·전자기기, 가구, 귀금속, 보석, 시계, 카메라, 골프용품, 악기, 자전거 등)

다. 고가의 물건

라. 기부액에 대한 답례품의 조달 가격의 비율(이하 ‘답례 비율’)이 높은 것

(2) (1)의 라.의 답례 비율에 관해서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되 적어도 

답례 비율의 30%을 넘는 물건을 답례품으로 송부하고 있는 지방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30% 이하로 한다.

(3) 고향 납세 취지를 바탕으로 각 지방단체는 해당 지방단체의 주민에게 답례품을 송부하지 

않도록 할 것.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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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납세 관련 답례품 송부 등에 대해서’발췌
(2018년 4월 1일부 총세시(總稅市) 제37호 총무대신 통지) 

고향 납세 제도는 고향이나 지방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는 납세자와 단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여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이며 지방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 다양한 시책을 실현하는 유효한 수단이자 

일본의 인구 감소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고향 납세자의 저변을 넓히고 고향 납세로 얻은 자금을 각각의 지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단체에서 고향 납세를 활용하는 사업의 취지와 내용, 성과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하는 것과 고향 납세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무성에서도 

클라우드 펀딩형 고향 납세를 활용한 ‘고향 창업가 지원 프로젝트’ 및 ‘고향 이주 교류 촉진 프로젝트’를 

발족했으며 각 지방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답례품 송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향 납세에 관한 답례품의 송부 등에 대해서’(2017년 4월 1일 

총세시 제28호. 이하 ‘2017년 통지’)를 내놓고 제도의 취지에 따른 책임과 양식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통지 발표 후, 전국 시장회 및 전국 정촌회에서 위의 통지 및 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표명하는 등 많은 지역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각 지방단체는 계속해서 2017년 통지에 

따른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

한편, 여전히 일부 단체에서 답례 비율이 높은 답례품을 비롯해 고향 납세의 취지에 반하는 답례품이 

전달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고향 납세 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앞으로 제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특히 답례 비율이 30%를 넘는 답례품을 

송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 지방단체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지방단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책임과 양식 있는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고향 납세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답례품을 송부하는 경우라도 지방단체의 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양식 있는 대응을 하도록 한다.

해당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에도 이러한 뜻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역내 시구정촌의 답례품 송부가 

제도의 취지에 따른 책임과 양식 있는 대응이 되도록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

또한 이 통지는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45조의 4(기술 자문)에 근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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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

○ 주재국은 ‘우즈벡 관광 잠재력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일본, 이스라엘, 인니, 말련, 싱가포르 및 터키 7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2018.2.10.부터 입국 사증이 면제될 것임을 시사

- 사증면제가 될 경우 한국 국민은 30일간 주재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 목적과 

연령제한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우즈벡 정부는 현재까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 9개국에 대해 60일 사증면제 적용 중

- 우즈벡 정부는 16.12월 27개국 국민대상 사증 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관광목적인 경우 사증 면제, 12개 국가는 55세 이상 관광목적인 경우 

17.4월부터 사증 면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한 달 후인 17.1월 안보 및 대외협력의 

균형적 발전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2021로 연기하겠다고 발표

나. 조치에 따른 예상효과

○ 우즈베키스탄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발전 잠재력이 풍부하여, 

금번 사증면제 조치로 보다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주재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

- 우즈벡은 각 지방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역사,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우즈벡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개혁조치와 함께 관광분야 육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지난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관심과 호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증면제 조치는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숫자는 연간 5천 5백여명에 불과하여 양국관계 긴밀도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금번 사증 면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면 한국인 관광객 

숫자도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양국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작용될 것임

우즈벡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 관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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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3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관광잠재력 개발 환경조성을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관광분야로의 활발한 투자 유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 도입, 풍부한 자연, 문화, 역사적 

국가 유산의 전면적 활용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관광 잠재력 개발을 위한 최적의 조건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2018년 2월 10일 자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 일본 

국민 및 외국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입국일로부터 30일간의 무비자 

제도를 실시한다. 

2. 별첨 1에 따라 서류 접수일을 계산하지 않고 2영업일 내에 관광 바우처 또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초청장을 외교부에 제출하는 요구 폐지와 비자 등록을 명시하는 

관광비자 등록 간소화 절차가 2018년 2월 10일자로 도입되며, 해당 국가목록을 승인한다.

3.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산하 국가개인화센터는 외교부, 국가관광발전위원회, 재무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2018년 7월 1일자로 전자 입국 비자 발급 시스템을 도입한다.

4.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관광발전위원회 산하 국영기업‘관광상품 홍보센터’를 국가관광발전

위원회 산하 국영기업‘국가 PR-센터’로 전환하고 관광 잠재력 홍보에 관한 과제를 할당한다.

국가관광발전위원회는 예산외 관광분야 지원 펀드의 자금으로 아래를 보장한다.

가) 2018년 3월 1일까지 최신식 첨단 촬영 장비, 오프로드 차량 구입 및 임대비용 없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영기업‘국가 PR-센터’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

나) 2018년 4월 1일까지 해외 전문가를 영입하여 공연팀과 촬영팀을 구성하고, 공연팀과 

촬영팀의 운영과 금전적 인센티브에 필요한 자금을 할당한다.

다) 아웃소싱, 촬영 업무의 시나리오 및 컨셉 구상, 구성된 공연, 촬영팀의 지방 견학 및 출장, 

국가 관광 잠재력 홍보 자료를 준비하는 기타 공연팀의 활동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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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관광발전위원회, 국민교육부, 고등교육부, 우즈베키스탄청년연맹, 우즈베키스탄노조평의회, 

우즈베키스탄 여성위원회, 우즈베키스탄 사회 자선기금 ‘마할라’, 우즈베키스탄 퇴역군인 

사회활동지원기금‘누로니’의 국내관광개발 프로그램 ‘우즈베키스탄에서 여행하세요!’(이하-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제안을 승인한다. 프로그램은 다음의 대상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전국 관광 및 견학에 관해 명시한다.

가) 학생 – 방학, 주말

나) 기관 직원 - 주말, 국경일 및 공휴일, 특히 관광비수기 

다) 사회적 취약 계층, 연금생활자, 퇴역군인, 퇴직자 – 연중 요양·휴양 휴가의 활발한 이용

라) 노년층, 신혼 부부, 시민 집회/여성 및 사회단체 활동가 – 관광 비수기

6. 국가관광발전위원회는 한 달 이내에 실질적인 프로그램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품질, 안전성, 

가격 경쟁력 및 프로그램 이행 협력 여부에 입각하여 한 달 이내에 상공 회의소, 국가민영화

기업지원경쟁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관광 업체의 프로그램 참여 메커니즘을 결정한다.

국가관광발전위원회는 2018년 3월 1일까지 공식 웹사이트에 프로그램 참여 조건, 관광·견학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정보와 파트너 업체 및 제공 서비스 목록과 기타 필요 정보를 게재한다.

7.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외교부는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본 령에 따라 체결된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조약을 재검토한다.

8. 아래 사항을 면제한다.

가) 테마 파크 서비스 운영 법인 

테마 파크 개장일로부터 3년간 법인 소득세, 토지세, 재산세 및 통합 세금 납부 면제 

나) 테마파크, 호텔, 기타 숙박 시설

2022년 1월 1일까지 정해진 절차, 승인된 목록에 따라 테마파크, 호텔, 기타 숙박 시설의 

건설, 개조, 시설 설치를 위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 장비, 기계, 원료, 부품, 건축 

및 기타 자재 등의 관세 납부 면제(세관 수속 수수료 제외)

다) 관광 업체

2022년 1월 1일 까지 정해진 절차, 승인 목록에 따라 운전자 포함 8인승 이상 관광용 차량, 

로프웨이, 스키 리프트, 케이블 카 및 기타 유사 시설 건설, 개조 및 설치를 위한 설비, 

장치, 부품과 열기구, 모터 보트, ATV의 수입 관세 납부 면제 (세관 수속 수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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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외적으로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에 등록된 여행사에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영토 내 익스트림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2.4L 이하의 엔진 탑재,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수입 오프로드 차량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로 5년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10. 2018년 1월 1일부터 관광 상품 판매 및/또는 관광 서비스 온라인 예약 판매 업체의 전자 

결재, 예약, 카드 결제 등의 전자 서비스 및 최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인터넷 

사이트·포탈 도입 비용의 과세 표준이 인하된다.

  공공 장소에 무료 무선 인터넷(Wi-Fi) 접속 구역을 설치한 사업자,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기타 

업체는 의무적인 이용자 신원확인, 적절한 품질의 인터넷 접속을 보장해야 한다.

  무료 무선 인터넷(Wi-Fi) 접속 구역을 설치한 업체의 적절한 품질의 무선 인터넷 접속 구역 

확대를 위한 장비 및 인터넷-트래픽 구입 지출에 관한 과세 표준을 단일 세금 납부에 따라 인하한다.

  공공 장소에 무료 무선 인터넷(Wi-Fi) 접속 구역을 설치한 사업자,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기타 

업체에 동 구역에 18㎡ 이하의 광고 배너 또는 현수막을 무료로 관련 국가기관 허가 없이 설치할 

권리를 제공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보기술통신개발부 산하 정보화·통신기술 분야 국가 감독청이 무료 

무선 인터넷(Wi-Fi) 접속 구역의 제공 서비스 품질을 감독한다.

11. 호텔, 도로·엔지니어링·통신 인프라 건설 투자 프로젝트 공동 출자를 위한 국가관광발전

위원회, 국가투자위원회의 2억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재건개발펀드 크레디트라인 

개설 제안에 동의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재건개발펀드는 상업은행이 업체에 다음의 조건으로 대출을 할당할 수 

있도록 2개월 이내에 상업은행에 크레디트라인을 개설한다. 

  호텔 및 인근 도로·엔지니어링·통신 인프라용 수입 설비 및 장비 구입을 위한 대출 기간은 

15년(특혜 기간 5년)이다. 특별 크레디트라인을 통해 한 업체당 할당된 대출액은 프로젝트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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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부여받은 상업 은행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경제·재무 타당성에 관한 대출 승인에 

근거하여 대출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 총액은 투자 프로젝트 1건당 한 채무자에게 할당된 

대출 총액은 1천말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12. 휴양·스포츠 관광 등의 국내 관광 개발, 문화유산과 자연보호구역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행사 

보도 시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국의‘Dunyo Bo'ylab’채널을 국가관광발전위원회의 주요 미디어 

파트너로 결정한다.

13. 국가관광발전위원회는 관련부처,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각료 회의, 주청, 타슈켄트 시청과 

공동으로 본 대통령령을 고려하여 10일 이내에 인바운드 관광 발전, 국내 관광의 조속한 

발전 보장, 국가관광발전위원회의 권한 및 조직 재검토를 명시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결의 초안을 작성, 제출한다.

14. 별첨2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일부를 수정한다.

15. 국가관광발전위원회는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2달 이내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 본 

대통령령에 따른 법령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다.

  부처는 한 달 이내에 채택한 법령을 본 대통령령에 따라 수정한다.

16. 아리포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총리 겸 관광발전조정위원장, 홀무라도프 부총리, 압두하키

모프 관광발전위원장이 본 대통령령의 이행을 감독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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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8년 2월 3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 UP-5326

2018 년 2월 10일자로 관광비자 등록 절차가 간소화 되는 국가 목록

1. 오스트레일리아

2. 알바니아 공화국

3. 안도라 

4. 불가리아 공화국

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6. 바티칸

7. 헝가리

8. 그리스 

9. 덴마크 

10. 인도 

11. 아일랜드

12. 아이슬란드

13. 쿠웨이트 

14. 캐나다

15. 리투아니아 

16.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포함)

17. 리히텐슈타인 

18. 룩셈부르크 

19. 마케도니아

20. 몰타 공화국

21. 모나코

22. 네덜란드 

23. 뉴질랜드

24. 노르웨이

25. 아랍에미리트(UAE)

26. 오만

27. 포르투갈 

28.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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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마리노 공화국

30. 사우디 아라비아

31. 세르비아 

32. 슬로바키아 공화국

33. 슬로베니아 공화국

34. 미국

35. 핀란드 

36. 크로아티아 

37. 몬테네그로

38. 스웨덴 

39. 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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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18년 2월 3일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 UP-5326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일부 대통령령 수정 사항

1. 2005년 4월 11일자 민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촉진 추가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 UP-3594

1) 2항 둘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타슈켄트시, 타슈켄트 주를 제외한 모든 도시와 농촌에 명시된 기업을 배치함. 본 영토 제한은 

관광 분야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별첨의 2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1. 관광: 호텔 서비스, 관광 서비스, 테마파크 조성(놀이공원, 연령대별 방문객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파크)

2. 2016년 12월 2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분야 발전 촉진 보장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 

UP-4861

  4항 넷째 단락의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인~이 시행된다’를 ‘2018년 4월 1일부터 자발적인~이 

시행된다’로 수정한다.

  12항 셋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정해진 절차, 승인 목록에 따라 호텔 및 기타 숙박 시설 건설, 개조, 시설 설치를 위해 수입된 우즈

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설비, 장비 원료, 부품, 건축 및 기타 자재의 관세 지불(세관 수속 수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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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기관  전 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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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요
○ 2018. 7. 10.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 Cyber Security Agency)은 헬스케어 네트워크 

무단침입 사실을 인지

- 디지털 포렌식, 해커 접속 차단, 서버 리셋, 모든 서버이용자들의 패스워드 변경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 이번 침해사고로 150만명 규모의 이름, IC번호, 주소, 성, 종족,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와 

16만명의 외래환자 처방기록이 유출

- 특히, 현 싱가포르 총리(Lee Hsien Loong)의 신상정보와 외래 처방기록이 유출

○ 국제해커조직 중 하나인 APT의 소행인 것으로 결론

≪주요 특징≫

 ○ 의도적이고 사전에 고도로 기획된 사이버 공격
 ○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 150여만 명의 신상정보 및 16여만 명의 처방기록 유출
 ○ 싱가포르 현직 총리의 신상정보 및 처방기록 유출

 시사점
○ 사이버 공격 리스크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을 불가능

○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시스템 회복력 확보도 매우 중요

○ 신종 해킹수법 등에 대한 면밀하고 신속한 분석역량 확보 및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 필요

최근 싱가포르 사이버 침해사고
개요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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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18. 7. 10.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 Cyber Security Agency)은 헬스케어 네트워크 무

단침입 사실을 인지함

- 사이버 대응팀 현장파견 및 의심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해커 무단접속 차단, 서버 리셋, 

모든 서버이용자들의 패스워드 변경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 실시

○ 2018. 7. 4일 내부시스템에 이상 흔적이 발견되어 내부 IT팀에서 조사를 실시

- CSA는 해커가 일부 내부 PC에 악성소프트웨어(Malware)를 설치하여 공격거점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

- 해외 서버로의 데이터 유출은 6.27~7.4 기간 중 발생하였고, 그 이후 추가적인 데이터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이번 침해사고로 150만명 규모의 이름, IC번호, 주소, 성, 종족,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와 16만

명의 외래환자 처방기록이 유출

- 특히, 현 싱가포르 총리(Lee Hsien Loong)의 신상정보와 외래 처방기록이 유출

○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해커조직 중 하나인 APT의 소행인 것으로 결론지음

- APT는 2014년 미국 OPM(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해킹으로 2천만건 이상의 

인사기록을 탈취, 2016년에는 미국 민주당을 해킹한 바 있음

*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 특정국가와 연결되어 사전에 치밀한 사이버 공격 기획을 통해 정

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해커조직 중 하나

- APT는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와 보안 장치를 회피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하고 진보된 툴을 

사용

- 공격대상 네트워크에 거점(Foothold)을 설치하여 네트워크 내에 머물면서, 발각되지 않고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들을 시행하는 수법 사용

≪주요 특징≫

 ○ 의도적이고 사전에 고도로 기획된 사이버 공격
 ○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 150여만 명의 신상정보 및 16여만 명의 처방기록 유출
 ○ 싱가포르 현직 총리의 신상정보 및 처방기록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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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사이버보안 강화 조치

○ 감염PC에서 감염 소프트웨어 제거, 모든 전산시스템 관리자에게 유사한 악성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점검토록 함

- 필요한 예방 조치 안내 및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 실시

○ 보안조치 강화로 인한 운영효율성 저해 가능성을 최소화

- 시스템 운영 효율성 범위내에서 최소 보안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유도

- 추가적인 보안강화조치 개발 및 현장 적용 계획

○ 도입예정 정부 IT시스템 잠정 보류 조치실시

- 검증기관(The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Group)에서 현재 정부 전산시스템 

및 도입예정 전산시스템에 대해 사이버보안 조치 적정성을 점검

○ 사이버 보안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 대국민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캠페인(Cyber Tips 4 you)추진 

     * 세부내용: 붙임

○ 보안전문가, 의료기록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4인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금년말

까지 결과 보고서를 낼 예정

- 동 위원회는 CSA 등 정부기관들의 증거 확보, 조사 실시 등 정부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음

3 개인·기관대상 정보보안 강화조치

○ 모든 기관은 동 사건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고로 인식하고, 모든 IT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토록 유도

○ 탈취된 개인정보가 아이디 도용, 불법거래에 이용되는 등 2차 피해 발생 방지

- 각 금용기관에서는 ID 확인을 위해 신상정보이외에,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 적용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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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금융거래관련 이중 인증절차 (비밀번호+OTP번호) 이행을 철저히 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방지에 최선

○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에서 추가 보안조치를 개발·적용해 나갈 

계획

○ 개인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칙 홍보 강화

- 개인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측 가능한 패스워드, 아이디, 보안질문 등은 사용 금지

- 가능한 복잡한 패스워드를 이용하고, 온라인 거래시 2채널 인증 생활화

- 의심스러운 개인정보 요구 및 온라인 피싱 등에 각별히 주의

-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시 SingCERT에 즉시 신고

4 시사점

○ 사이버 공격 리스크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을 불가능

- 사이버 보안활동은 대테러 활동과 같이 끊임없이 적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

- 해커집단은 늘 새로운 해킹 기법을 개발중에 있고, IT 시스템의 취약점은 늘 존재하기 마련

○ 정부에서는 정보보안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 침해사고 발생시,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시스템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

○ 이를 위해 국내외 사이버보안 동향, 신종 해킹수법 등에 대한 면밀하고 신속한 분석역량 확보가 

필요

- 위기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 등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



6. 최근 싱가포르 사이버 침해사고 개요 및 시사점 _ 109

붙임 1 대국민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캠페인(Cyber Tips 4 You) 주요내용

 배경
○ 사이버보안 인식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입장에서 쉽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4대 사이버보안 이행 수칙을 개발, 적극 보급

 4대 사이버보안 수칙
①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사용

② 추측이 곤란한 패스워드 및 2중 인증방식 사용

③ 피싱 경계

④ 신속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국민 홍보
○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지하철/버스승강장 포스터 이용 홍보

○ 온라인 패스워드 보안 대국민 이벤트,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휴대폰 악성소프트웨어 감염방지 

교육 실시

○ 공과대학 주관 모의 사이버시큐리티 게임 실시 등



110 _ 제3분기 주재관 보고서

붙임 2 싱가포르 사이버보안 4대 전략 주요내용

① 회복력있는 인프라 구축
○ 주요 분야별 사이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주요 분야별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복구계획 수립

○ 새로운 사이버보안 입법 추진 및 광범위한 사이버보안 법적체계 구축 

②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
○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계획 수립 및 추진

○ 민간기업, 학계, 정부, 시민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③ 건전한 사이버 보안 생태계 조성
○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민간기업 및 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 현장지향형 전문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보수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사이버보안 선도 기업 육성

○ 관련 신생기업 창출 및 육성 지원, 관련 R&D 센터 지원

④ 국제협력 강화
○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ASEAN과 협력 강화

○  사이버관련 정책 교류 촉진 및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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